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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콜롬비아 관세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

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세제에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콜롬비아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콜롬비아 세무관세청과 상공관광부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참

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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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관

1. 일반 개황

□ 국가 정식 명칭은 콜롬비아공화국(Republic of Colombia)으로, 남미 서북부에 위치하여 

서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카리브해와 접해 있으며, 수도는 보고타(Bogota)임

□ 콜롬비아의 행정 구역은 1개 수도(Capital)와 32개의 주(Departamento)로 구성되어 

있음

○ 수도인 보고타는 산따 마르따(Santa Marta)시(市)가 건설된 이후 13년 뒤인 1538년

에 세워졌으며, 1717년에 수도로 지정됨

○ 보고타시는 현재 세계 30여 개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1982년 자매결연을 체결함

□ 콜롬비아의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4,500만명으로, 남미지역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인구

가 많은 국가이며 다양한 인종 구성을 보임1)

○ 콜롬비아에는 약 58%의 메스티소 원주민계 민족과 20%의 백인, 14%의 뮬라토 원

주민, 4%의 흑인, 그 외 4%의 소수 인종이 거주함

□ 콜롬비아의 국토 면적은 1,141,748㎢로 한반도의 약 5배에 달하며, 동쪽으로는 베네수엘

라와 브라질, 남쪽으로는 에콰도르와 페루, 서쪽으로는 파나마 등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

고 있음

○ 적도 북단은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며 지역별 고도에 따라 기후가 상이함

1) 인구 수는 2012년 7월 기준, CIA The World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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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전체 국민의 약 95%가 가톨릭교이며 나머지 5%는 기독교, 토착교 등임

□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1회에 한해 연임 가

능함

○ 주요 정당은 우(U)당, 보수당, 자유당, 민주당, 급진변화당, 녹색당 등임

○ 1813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 이후 보수당과 자유당 양당이 정치를 지배해 왔

으나 1991년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다당제가 형성됨

□ 콜롬비아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로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여 개의 

원주민 언어도 존재함

□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은 광업, 농림수산업, 제조업 등이며, 그밖에 유통, 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임 

□ 콜롬비아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콜롬비아 페소(COP)로, 1달러당 약 1798페소임2)  

○ 2012년 기준 화폐 평가 절상률은 6.86%로 신흥경제국들 중 가장 높이 평가됨 

□ 콜롬비아는 개방과 성장이라는 국가 목표에 따라 2003년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3)

○ 과거 콜롬비아는 범죄발생률이 높은 국가로 지정되는 등 치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

었으나 게릴라, 민병대 등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됨에 따라 점차 안정된 사회여

건이 조성되고 있음

□ 콜롬비아의 대외관계는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동시에 미국

과의 우호관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를 회원국으로 하는 태평양연합(Pacific Aliance) 경제

2) 2012년 5월 17일 기준, 환율조회처 www.ko.exchange-rates.org/converter/USD/COP/1/Y 

3) CIA Factbook Colombi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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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형성을 계획중에 있음 

－ 특히 페루, 칠레와는 주식시장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음

○ 콜롬비아는 미국의 군사원조 수혜국으로 자금조달과 기술적 원조를 지속적으로 제

공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와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으로 양국의 대외관계 회복이 

필요함 

○ 콜롬비아는 미국과 경제 및 군사 협력국으로 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반미 노선인 베

네수엘라와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음

□ 콜롬비아 정부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경제 대국과의 산업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

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 중국과의 FTA도 추진 중에 있음

□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나라를 혈맹 우방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

국의 전후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콜롬비아는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Pais de Hermano)’라고 부르며, 콜롬비아의 

6·25 참전을 기념하여 콜롬비아 국방부에는 대형 기념물이 세워져 있음

□ 콜롬비아는 니카라과(Nicuaragua)4)와의 영토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

될 것으로 보임

○ 콜롬비아 영토였던 산 안드레스 섬(Isla de San Andres) 및 주변 해양 영토가 니카

라과에 편입됨 

□ 콜롬비아는 3대 사정기관5)을 통해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면서 현재 공직자 사회 

및 공공계약분야에서 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음

4) 멕시코 영토 아래 중미에 위치한 국가

5) 공직감찰원, 검찰청, 감사원 등 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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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개황

가. 콜롬비아의 주요 경제지표

□ 콜롬비아의 2012년 GDP는 3,896억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으며, 경제성장률은 

4.3%로 전년 대비 0.3% 증가함

□ 콜롬비아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1.5%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불경기를 겪었

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전통적인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이외에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예상됨에 따

라 산업 성장 원동력이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됨

□ 콜롬비아 통계청(DANE)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년보다 소폭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GDP 역시 전년 대비 약 600달러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 세계 경제의 회복, 낮은 물가상승률 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구분 2010 2011 2012 2013*

GDP(십억달러) 336.4 369.6 389.6 418.6

경제성장률(%) 6.6 4.0 4.3 4.5

1인당 GDP(달러) 9,990 10,438 10,914 11,506

물가상승률(%) 3.7 2.4 4.5 4.8

실업률(%) 10.8 10.4 9.9 9.3

대미달러환율(페소/달러) 1,943 1,768 1,853 1,865

수출(백만달러) 39,820 56,953 60,666 -

수입(백만달러) 40,683 54,675 58,632 -

무역수지(백만달러) -863 2,278 2,034 -

외환보유(억달러) 31,910 36,998 41,998 43,360

  주: *는 추정치

자료: IMF, 콜롬비아 통계청(DANE)

<표 Ⅰ-1> 콜롬비아의 주요 경제지표



Ⅰ. 개 관 13

□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베(Uribe) 정권6) 이후 본격적인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

해 경제성장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2010년 콜롬비아 경

제는 OECD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함 

○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시장이자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경제안정 및 성장 촉진 정책을 추진하며, 시장 친화적인 정책과 함께 적

극적인 경제 개발 노력 및 지역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각종 세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함

○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 개발자금 유입을 통해 고용창출을 극대화함

□ 2010년 이후로 정부의 금리인상을 통한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

표치인 2~4%를 달성하고 있음

○ 2008년도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식료품가격 상승 등으로 콜롬비아 정부의 목

표치(4%)를 훨씬 초과한 7.7%를 기록하였으나 통화정책을 통해 목표수준을 맞춤 

□ 2011년 이후부터 경기 회복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달러 약

세로 페소화가 강세를 보임

○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도에 최고 1달러당 2,300페소까지 기록한 적도 

있었음7)

□ 2012년 실업률은 9.9%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나 현존하는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강화될 전망임

○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 고용(informalidad)이 전체 고용의 60% 가까

이 차지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

가 높음

6) 2002년~2010년

7) 현재 1달러당 1,798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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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콜롬비아의 수출입 동향

□ 콜롬비아의 2012년 수출액은 약 607억달러이며, 수입은 약 586억달러로 약 21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함 

○ 전년 대비 수출은 5.7% 증가했고 수입은 7.2% 증가함

○ 전체 교역액은 약 1,200억달러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음

□ 특히 2011년에는 자원생산, 수출 및 외국인투자 증대로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약 360% 

증가함

○ 자원의 경우 석유, 광물자원을 대량 생산하였으며 1차 상품 및 비(非)1차 상품의 수

출이 증대되면서 수출이 급증하였음

○ 정부의 개방정책과 외국인직접투자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외국자본의 유

입이 두드러졌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교역액 77,296 65,753 80,503 111,628 119,298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37,626
(25.4)

32,853
(-12.7)

39,820
(21.2)

56,953
(43.0)

60,666
(6.5)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39,670
(20.6)

32,900
(17.1)

40,683
(23.7)

54,675
(34.4)

58,632
(7.2)

무역수지 -2,044 -47 -863 2,278 2,034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DANE)

<표 Ⅰ-2> 최근 콜롬비아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 2012년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석탄, 석유 및 역청유, 금, 커피 등으로 원자재와 농산품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

○ 원유, 금, 커피는 콜롬비아의 전통적인 수출품목으로 2012년 역시 10위권 내에 모

두 포함되어 전통상품으로 유지되고 있음



Ⅰ. 개 관 15

□ 커피의 경우 커피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인상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커피가

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커피가격이 국제적으로 하락하여 커피재배 농민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음

순위 품 목 금 액 비 중

1 원유 26,495.9 43.7

2 석탄 7,298.8 12

3 석유 및 역청유 4,652.4 7.67

4 금 3,385.3 5.58

5 커피 1,956.1 3.22

6 꽃 1,270.0 2.09

7 페로알로이* 881.7 1.45

8 바나나 822.0 1.36

9 코크스 506.3 0.84

10 순수자당 484.2 0.8

총 계 60,666 100.00

  주: *철의 용탕에 가하는 철의 합금

자료: 무역협회 통계

<표 Ⅰ-3> 2012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 목 금 액 비 중

1 정제유 5,600.5 9.55

2 승용차 2,814.8 4.8

3 휴대폰 1,899.1 3.24

4 컴퓨터 1,586.3 2.71

5 항공기 1,576.2 2.69

6 승용차 1,506.0 2.57

7 의약품 1,173.4 2

8 옥수수 1,004.2 1.71

9 타이어 820.9 1.4

10 트랙터 798.1 1.36

총 계 58,632 100.00

자료: 무역협회 통계

<표 Ⅰ-4> 2012 콜롬비아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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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주요 수입품목은 정제유, 승용차, 휴대폰 등이며 이중 1위를 차지한 정제유는 콜

롬비아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음

□ 2012년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스페인, 베네수엘라 등이며 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함

○ 2012년 콜롬비아가 미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약 219억달러로 수출 총액의 약 36%를 

차지함 

□ 미국이 콜롬비아의 전통적인 교역국인 것에 비해 중국은 비교적 신흥교역국임에도 불구

하고 콜롬비아 제2의 수출국임

○ 콜롬비아는 2012년 중국으로 약 33억달러를 수출했고 비중은 약 5.5%임

순위
수 출

국가명 금 액 비 중

1 미국 21,979 36.2

2 중국 3,343 5.5

3 스페인 2,940 4.8

4 베네수엘라 2,691 4.4

5 네덜란드 2,503 4.1

6 파나마 2,322 3.8

7 칠레 2,189 3.6

8 에콰도르 2,033 3.4

9 페루 1,582 2.6

10 브라질 1,298 2.1

총 계 60,666 100.0

자료: 콜롬비아 상공부 통계자료(BACEX)

<표 Ⅰ-5> 2012년 콜롬비아의 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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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콜롬비아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이며 전체 수입의 약 

56%를 차지함

순위
수 입

국가명 금 액 비 중

1 미국 14,062 24.0

2 중국 9,565 16.3

3 멕시코 6,362 10.9

4 브라질 2,796 4.8

5 독일 2,317 4.0

6 아르헨티나 2,312 3.9

7 일본 1,654 2.8

8 프랑스 1,452 2.5

9 한국 1,288 2.2

10 캐나다 1,133 2.9

총 계 58,632 100.0

자료: 콜롬비아 상공부 통계자료(BACEX)

<표 Ⅰ-6> 2012년 콜롬비아의 국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 콜롬비아는 미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으며 수출 및 수입 모두 미국의 비중이 높아 미

국의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8)

○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가 2012년 5월 정식 발효되어 교역규모와 FDI 유

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동향

□ 2012년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액은 약 158억달러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함

○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는 2004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 FDI 유입액은 

8) 콜롬비아 국가 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18

약 133억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함

□ 2011년 기준 외국인 투자액의 증가율은 중남미에서는 1위, 세계 5위 순위임

○ 우리베(Uribe)9) 정권 출범 이후 콜롬비아 경제정책은 자국산업 육성 중심에서 대외

개방, 자유경쟁 중심으로 투자 유인이 증가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FDI
유치액 9,049 10,620 7,137 6,746 13,297 15,823

증감률 36.0 17.4 -32.8 -5.5 97.2 18.9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표 Ⅰ-7> 콜롬비아의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단위: 백만달러, %)

□ 외국인투자 주요 분야는 석유개발 산업으로 2012년 기준 53.7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투자액의 34%를 차지함

○ 석유개발 다음으로 광업, 금융서비스업, 물류·통신업 순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짐

□ 2004년 콜롬비아 석유청(ANH)이 설립되면서 민간기업의 석유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신

규 석유정(pozo)10) 또한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전체 석유생산 중 민간기업 생산이 40%에 불과하였음

○ 2007년 이후 시추 석유정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0, 2011년 2년 연속 100개 이

상의 석유정을 신규로 시추함

9) 2002년~2010년

10) 석유의 원유를 퍼내는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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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2011 2012

총투자유치액 6,746 13,297 15,823

석유부문 2,781 5,125 5,377

기타부문 3,965 8,173 10,446

- 농림수산업 67 154 108

- 광업 1,755 2,546 2,250

- 제조업 656 539 2,049

- 전력·가스·수도 36 485 819

- 건설 297 362 244

- 유통·요식·호텔 220 2,127 1,601

- 물류·교통·통신 -425 1,748 1,727

- 금융·부동산 1,252 404 1,722

- 공공서비스 108 -191 -73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표 Ⅰ-8> 콜롬비아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콜롬비아에 투자하는 주요 국가는 칠레, 영국, 미국, 스페인, 브라질 등으로 중남미 역내 

국가 및 유럽 국가의 비중이 높음

□ 2012년 기준 칠레의 투자액은 약 30억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약 20%를 차지함 

○ 최근 칠레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2011년 대비 47% 증가함 

○ 주로 유통, 금융, 인프라 분야로 집중되고 있음

□ 콜롬비아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는 국가별로 석유개발, 제조업, 광업, 전력산업, 기타 서

비스업 등에 고루 분포함

○ 미국의 경우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관광업 등 주요 산업분야에 투자함

○ 캐나다는 광물자원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경우 자동차 조립생산 관련 제조업과 자원분야에 투자

를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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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2010 2011 2012

총액 6,746 13,297 15,823

1 칠레 20.0 650.7 3073.9

2 파나마 426.1 673.6 699.4

3 영국 194.0 390.4 573.5

4 미국 400.1 507.1 472.3

5 브라질 53.6 206.4 346.3

6 룩셈부르크 -29.9 33.8 242.4

7 캐나다 162.8 173.8 212.0

8 오스트리아 24.0 21.1 203.9

9 독일 -27.4 25.3 193.6

10 스위스 47.5 107.1 172.4

  주: 2013년 3월 기준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표 Ⅰ-9> 국가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2012년 누적 투자금액은 약 2억 3천만달러이며 신고 법인 수는 

34개임

○ 누계 신고건수는 총 66건이며, 송금 기준 투자건수는 195건, 신고금액(공동투자, 증

액투자 포함)은 4억 2,718만달러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9년  6  4 40,206  17 12,582

2010년  4  1 38,576  59 26,399

2011년 11  6 117,593  52 53,064

2012년 16  8 168,901  66 92,605

1980~2012년 누적 66 34 427,185 195 231,231

  주: 1) 현지법인 기준(지점, 지사 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표 Ⅰ-10> 최근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투자 현황1)

(단위: 건, 개, 천달러)



Ⅰ. 개 관 21

□ 주요 투자처는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분야이며, 2012년 기준 제조업과 광업

에 전체 투자액의 약 78%가 유입됨

○ 신고금액 기준 광업은 약 1억 100만달러, 제조업은 2억 3천만달러임

□ 광업, 제조업 등 전통적인 투자처 외에도 2011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도로, 항만, 공항, 수처리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이외에 디지털병원, 전자정부 등 다

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대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합계 95 430,507 202

농림어업 1 98 0

광업 11 101,857 42

제조업 29 235,740 11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 39,500 7

건설업 4 502 0

도매 및 소매업 20 44,953 18

운수업 6 952 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1,205 6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5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5,594 1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00 1

  주: 1) 현지법인 기준(지점, 지사 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표 Ⅰ-11> 2012년 對콜롬비아 업종별 투자 현황1)

(단위: 건, 천달러)

□ 내전, 치안불안, 마약 수출의 중심지 등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부정적이었던 요소들이 감

소하는 동시에 세제혜택, 과실송금 자유화, 간소화된 투자 절차 등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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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는 FTA 체결을 맺는 등 양국 간의 교류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

성되고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와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며 한

국 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음  

□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손비 인정, 조세 감면,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조세 인

센티브를 제공함

○ 손비 인정은 국내조세 부담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하며 환경관련 설비투자의 손

비를 인정함

○ 조림 분야 투자액의 20% 범위 내에 세액 공제하며 기초산업 분야 중장비 수입에 따

른 부가세도 공제됨

3.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 2012년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수출은 약 14억 6천만달러, 수입은 약 4억달러로, 전년대

비 수출은 9.1% 감소했고 수입은 9.2% 증가함

○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교역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2년의 경우 수출은 

소폭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함

□ 2012년 양국의 교역액은 약 19억달러이며, 콜롬비아와의 교역을 통해 우리나라는 약 10

억 6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의 흑자 교역국으로 2008년부터 매년 평균 9억달러 이상의 흑

자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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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1,091 
(-2.7)

797 
(-26.9) 

1,389 
(74.2)

1,614 
(16.2)

1,468 
(-9.1)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143 

(23.3) 
125 

(-12.9)
432 

(245.9)
380 

(-12.1)
415 
(9.1)

무역수지  947 672 956 1,234 1,053

자료: 무역협회 통계

<표 Ⅰ-12> 최근 對콜롬비아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타이어, 건설 중장비 등의 

공산품임

○ 특히,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함

순위

2011년 2012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계 1,614 16.2 총계 1,468 -9.1

1 승용차 462 20.6 승용차 469 1.6

2 자동차부품 369 2.5 자동차부품 221 -40

3 합성수지 104 46.7 합성수지 95 -7.9

4 화물자동차 64 26.6 화물자동차 52 -19.3

5 원동기 52 3.3 기타석유화학제품 44 -5.3

6 기타석유화학제품 47 41.7 타이어 44 1.1

7 타이어 44 50.7 건설중장비 41 41.3

8 건설중장비 29 -9.2 원동기 40 -23.7

9 섬유기계 24 92.7 섬유기계 34 40

10 컴퓨터 20 -0.5 컴퓨터 21 3.8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무역협회 통계

<표 Ⅰ-13> 최근 對콜롬비아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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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유연탄, 커피류, 합금철, 동괴 및 스크랩 등 1차 상품을 수입

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콜롬비아산 유연탄 수입이 약 5배 증가했음

○ 우리나라의 콜롬비아산 커피 붐(Boom)에도 불구하도 커피 수입액은 약 35% 감

소함 

순위

2011년 2012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계 380 -12.1 총계 415 9.2

1 커피류 36 -78.5 유연탄 213 495.9

2 합금철 114 64.9 커피류 71 -37.9

3 유연탄 58 -24.5 합금철 59 0.9

4 동괴 및 스크랩 32 7.5 동괴 및 스크랩 15 -51.8

5 고철 11 0.5 알미늄괴 및 스크랩 10 -10.3

6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9 260 고철 10 -47.2

7 농약 9 -27.5 농약 10 12.9

8 의약품 8 130.9 의약품 6 -21

9 동물성한약재 2 4.5 동물성한약재 3 122.5

10 화초류 2 109.2 화초류 3 79.2

  주: MTI 6단위 기준

자료: 무역협회 통계

<표 Ⅰ-14> 최근 對콜롬비아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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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가. 콜롬비아의 FTA 체결 현황

□ 콜롬비아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FTA 확대 정책을 통해 국제무역 영토를 확장하고 있음

○ 현재 콜롬비아는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소비시장 역시 확대되었고 

FTA를 통한 교역 증대를 국가 성장 목표로 삼고 있음 

○ 중남미 역내에서 콜롬비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등 세계무대로의 

참여가 활발해짐

□ 콜롬비아의 양자간 FTA 체결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국가이며 3개 지역공동체와 다

자간 FTA를 체결함

○ 양자 간 FTA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칠레, 미국, 캐나다, 우리

나라와 체결했으며, 다자간 FTA는 안데안공동체, 카리브공동체, 메르코수르와 체결

했으며 EU와는 FTA 가서명 상태임

□ 콜롬비아는 경제공동체 가입 확대를 통해 중남미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의 협력하는 등 교역 대상 다변화를 추구함

○ 대외교역 대상지역에 있어 종전 미주 및 유럽에 편향되었던 정책에서 벗어나 아시

아태평양 인근으로 확대함

○ APEC 및 OECD 가입 추진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멕

시코, 페루, 칠레 등 중남미 태평양 ARCO 국가들과도 연대를 공고히 함

□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및 칠레 등 4개국 정상은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들 간, 일명 태

평양동맹11)으로 경제통합지대(Area deIntegracion Profunda) 창설을 목표로 하는 협정

에 서명함

○ 2011년 4월에 경제통합지대 창설 협정을 합의함

11) Pacific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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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협정 체결국가 발효 여부

안데안공동체(CAN)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발효

G3 협정 멕시코

콜롬비아-CARICOM 카리브공동체 가입국

CAN-MERCOSUR 메르코수르 가입국

콜롬비아-칠레 FTA 칠레

콜롬비아-중남미 3개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콜롬비아-캐나다 FTA 캐나다

콜롬비아-미국 FTA 미국

콜롬비아-EU EU 가서명

콜롬비아-한국 한국 정식서명

콜롬비아-파나마 파나마

협상중

콜롬비아-터키 터키

콜롬비아-이스라엘 이스라엘

콜롬비아-태평양동맹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일본 일본

자료: 외교부 FTA 정책과

<표 Ⅰ-15> 콜롬비아 FTA 체결 현황 

나. 우리나라와 FTA 주요 내용

□ 콜롬비아는 인구 면에서 중남미 제3대 소비시장으로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6%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등 신흥 유망시장임

□ 니켈, 원유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자원외교에 있어 중요한 국가임

□ 콜롬비아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이며 2013년 2월 협정을 체결함

○ 콜롬비아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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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개시함

○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의 12번째 FTA 파트너임

□ 현재 우리나라-콜롬비아 FTA안은 콜롬비아 상원을 통과하여 FTA 승인을 앞두고 있음

○ 2013년 11월 12일 102명의 상원의원 중 39명 찬성, 21명 반대로 FTA 비준안이 상

원을 통과함

○ 2013년 2월 양국의 FTA 협정문 정식 서명을 통해 현재 발효를 앞두고 있음

□ FTA 최초의 논의는 2008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2013년 2월 양국 통상장관의 협정문 정

식 서명이 이뤄짐

○ 2008년 7월 양국간 FTA 체결 검토를 요청함

○ 2009년 3월 한-콜롬비아 FTA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함

○ 2010년 3월 한-콜롬비아 FTA 협상을 개최함

○ 2011년 한-콜롬비아 FTA 회기간 회의 개최함

□ FTA 체결로 인해 콜롬비아 측은 농산물의 수출증대가 기대되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 

증대로 인한 수혜가 예상됨

○ 콜롬비아 상공부에 따르면 FTA 승인으로 인해 돼지고기, 유제품, 과일 등과 같은 농

업분야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함

□ 반면, 콜롬비아 자동차산업 및 전자산업분야에서는 현지 생산업체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우리나라-콜롬비아 FTA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업연합(ACOLFA), 산업단체연합(Grupo Proindustria) 등 집단 차원의 

반발이 우려됨

□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 목적은 자동차, 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주력 품목의 수출 경쟁

력을 높이고,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투자 및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

해서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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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분야는 10년 내 교역 중인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즉시 철폐하는 품목의 비중은 우리나라는 82%, 콜롬비아는 60% 수준임

□ 품목별로 공산품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 비중이 우리나라는 95%, 콜롬비아는 62%, 농산

물의 경우 즉시 철폐 비중은 각 16%와 55%임

□ 농산물의 경우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보호수단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은 양허에서 제외됨

□ 그 외 서비스 시장의 경우 타국과의 개방 수준에 준하는 정도이며, 양국 상호 정부조달시

장 개방에 합의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콜롬비아와의 FTA는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효과 창출이 가능한 무역협정이라고 평가

됨13)

○ 칠레, 페루와의 FTA가 소비시장보다는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했다면 

콜롬비아는 교역을 증대할 수 있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의미가 큼

12) 외교부, ｢제4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최안｣
13) KOTRA,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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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단계
우리나라측 양허 콜롬비아측 양허

품목 수 비중 품목 수 비중

즉시철폐 9,787 82.38 4,390 60.64

무관세 1,932 16.26 265 3.66

3년 268 2.26 33 0.46

5년 670 5.64 1,546 21.35

5년 소계 10,725 90.27 5,969 82.46

7년 136 1.14 503 6.95

9년 - - 1 0.01

10년 558 4.70 529 7.32

10년 소계 11,419 96.11 7,003 96.73

10년 초과 304 2.56 184 2.54

TRQ 5 0.04 6 0.08

양허제외 153 1.29 47 0.65

계 11,881 100.00 7,240 100.00

자료: KOTRA 콜롬비아 무역관>국가정보>FTA현황

<표 Ⅰ-16> 우리나라-콜롬비아 FTA 전체품목 양허 수준
(단위: 개, %)

5. 콜롬비아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추진 현황14)

□ AEO는 종합인증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5년 6월 세계

관세기구(WCO)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를 의

미함

□ AEO는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무역안전조치 강화 의견을 수용하면서 국

제무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관을 원활화하기 위한 취지로 생김

14) http://www.dian.gov.co/dian/oea.nsf/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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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중남미 지역에는 6개 국가가 AEO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임

□ AEO 참여 주체는 수출입업체, 선사,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당사자 중 콜롬비아 세관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임

○ 해상항만 운영자(seaport operator), 공항 운영자(airport operator), 항만 및 공공

부두 소유주(the owner of ports and public docks), 자유무역지대 운영자(free 

zone operator) 등이 포함됨

○ 수출입 통관업무를 하지 않는 제조업자는 AEO 대상에서 제외됨

□ 세무관세청(DIAN)과 관련 정부부처는 수출입에 관련된 첫 단계부터 심사 과정까지 참

여함

○ the National Police through the Bureau of Narcotics15)

○ the Food and Drug Monitoring National Institute16)

○ the Agricultural Institute of Colombia17)

□ 콜롬비아는 2011년 9월에 400개 이상의 콜롬비아 기업과, 공공기관, WCO와 IDB 등의 

국제기구, 통관 에이전시들이 참가한 가운데 AEO에 참여함을 발표함

□ 민간부문은 민간컨설팅그룹(Grupo Consultivo Privado)을 통해 AEO에 참가할 수 있음

○ 민간부문은 4개 산업의 대표로 구성되며, 국제적 공급 체인의 다른 단계에서 참가하

여 두 그룹씩 6개월을 간격으로 순환됨

□ AEO는 대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혜택이 아니며, 중소기업 또한 이용 가능함18)

15) Dirección de Antinarcóticos

16)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17)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Ⅰ. 개 관 31

○ WCO에서도 언급된 바처럼 중소기업(SMEs)은 국제 공급체인에 핵심적인 주체이

므로 콜롬비아 AEO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중기업 기준은 종업원 51~200명, 회사 총 법적 최저임금은 한달에 5,001~15,000페

소(146만달러~4,500만달러)임

○ 소기업 기준은 종업원 11~50명, 회사 총 법적 최저임금은 한달에 501~5001페소(14

만 6천달러~1,500만달러)임

□ 별도의 AEO 인증 비용은 없으며 세무관세청(DIAN)으로부터 수여됨

○ DIAN의 e-Servicio를 통해서 발급 가능하며 이때 AEO인증 법인 대표자의 전자서

명이 필요함

□ 법인신고일 기준 3년 이상이 된 회사의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며, 3년 이하의 회사는 참가 

불가능함

○ 단, 합병하거나 인수하는 회사의 경우 별도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AEO 요건에 충

족할 경우 인증받을 수 있음

□ AEO는 법적 처벌 시스템은 없으나 통관 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AEO 자격이 잠정 중단

되거나 자격이 박탈됨

18) 관세법590/2000(Ley de O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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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명으로 

발표하고 있음

□ 2013년에 발간된 ｢Doing Business 2014｣은 2012년 한 해 동안 189개국에 대하여 부문

별로 조사·평가한 내용이 수록됨

○ ｢Doing Business 2014｣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짓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

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 수

신(Getting electricity), 부동산 취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청산(Resolving 

insolvency) 등 10개의 지표임

○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에 있어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7위에 올랐음

□ 당해 보고서상 무역분야 순위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 일수 및 소

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 기일이 짧을

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형식임

○ 무역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과 같이 3위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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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콜롬비아
중남미
(평균)

OECD
(평균)

아르헨티나 멕시코 한국

수출필요서류(개수) 4 6 4 7 4 3

수출소요시간(일) 14 17 11 13 11 8

수출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2,355 1,283 1,070 1,650 1,450 670

수입필요서류(개수) 6 7 4 10 4 3

수입소요시간(일) 13 19 10 30 11 7

수입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2,830 1,676 1,090 2,260 1,740 695

무역분야 순위 94 - - 129 59 3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표 Ⅱ-1> ｢Doing Business 2014｣ 콜롬비아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 ｢Doing Business 2014｣에서 콜롬비아는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에 있어 전체 조사국인 189개국 중 45위에 올랐으며, 부문별 주요 지표 중 무역 

분야(Trading Across Borders)에서는 94위를 기록함

○ 지난 해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3｣에서 무역 분야 순위 91위에 올랐던 콜롬

비아는 2014 보고서상에서 94위를 기록하며 3순위 하락함

구 분
수출 수입

소요기간 비용 소요기간 비용

서류준비 5 300 6 250

세관통관 2 350 2 170

항만(터미널) 3 170 2 150

내륙운송 4 1,535 3 1,900

합 계 14 2,355 13 2,470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Economy Profile: Colombia｣

<표 Ⅱ-2> 콜롬비아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단위: 일, 달러)

□ 콜롬비아에서의 해상 수출에 있어 컨테이너당19) 약 2,355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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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이고, 서류준비를 비롯하여 수출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에서의 

업무를 포함, 수출에 총 14일이 소요됨

□ 콜롬비아로 해상 수입 시 컨테이너당 약 2,47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한 서

류는 6가지, 서류준비를 포함한 수입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를 포함, 수입에 총 13

일이 걸림

수출 시 필요서류 수입 시 필요서류

○ Bill of Lading(선하증권)
○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Customs export declaration(수출신고서)
○ Inspection report(조사보고서)

○ Bill of Lading(선하증권)
○ Commercial invoice(포장명세서)
○ Cargo release order(화물보관해제서)
○ Customs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서)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Terminal handling receipts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Economy Profile: Colombia｣

<표 Ⅱ-3> 콜롬비아의 수출입 시 필요서류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

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 관련 정부 부처

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 2013년 보고서는 미국의 57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20)

19) 20피트 컨테이너(TEU) 만재화물 기준이며, 위험물·군수품 등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산정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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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미국의 수출업자 입장에서 작성된 62개 각 국가의 수

입정책(Import Policies)과,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s), 지식재산권 보호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등 무역 및 투자 장벽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음

□ 보고서 중 콜롬비아 무역 개관 부분에서는 콜롬비아가 미국의 22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라

는 점, 양국 간 수출입 규모 추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금액에 관해 언급함

○ 2012년 미국의 對콜롬비아 무역적자액은 82억달러로 이는 2011년보다 5.5억달러 

감소한 수치임

－ 2012년 미국의 對콜롬비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164억달러, 수입액

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246억달러였음

○ 2011년 미국의 對콜롬비아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2010년도의 64억달러보

다 증가한 69억달러로, 미국의 對콜롬비아 투자는 주로 광산업과 제조분야에서 이

루어짐

가. 수입정책(Import policies)

□ 콜롬비아와 미국은 무역증진협정(CTPA,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을 맺었으며, 동 협정을 통해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미국 품목의 약 80%는 10

년 내로 관세가 철폐됨

○ 콜롬비아는 2012년 3월에 WTO의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미국과의 CTPA 협정은 2012년 5월 발효됨 

□ 콜롬비아는 안데안(ANDEAN) 공동체21)의 가격밴드제도에 따라 특정 농산품의 수입에 

대해 가변부과금(variable levies)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20) 2010년부터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무역에 대한 기

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21) 회원국은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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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부과금이란 농업분야에서 수출국 내에서의 제품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국내시

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부과금 체제임

□ 하지만, CTPA 발효로 콜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가변부과금을 부과하지 

못함

○ 소고기, 가금류, 콩, 면, 밀가루 등 미국 농산품의 약 7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됨

□ 옥수수, 쌀, 닭고기 부분부위, 유제품, 수수, 건조콩, 소고기, 사료, 콩기름 등 콜롬비아로 

수출하는 미국 농산품의 일정량에 대해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이하 TRQ)이란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

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특혜관세로는 ALADI22) 특혜관세제도, ANDEAN 특혜관세제도, 

G-323) 특혜관세제도로 중남미 역내 국가들에 대한 보호무역적인 성향의 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나. 비관세 장벽

□ CTPA 협정하에서 콜롬비아는 재제조제품(Remanufactured goods)에 대한 수입 제한과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중고제품일지라도 재제조제품인 경우에는 수입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 동 조치를 통해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그 외 제품들에 대한 재제조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수출과 투자 기회를 제공함

□ 안데안 결정문 337에 따라 콜롬비아는 중고의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22)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10개국

23)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3개국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37

□ 콜롬비아는 증류주(Distilled spirits)에 소비세 부과 시 알코올의 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24)

다. 정부조달

□ CTPA하에서 콜롬비아는 미국 상품, 서비스, 공급재 조달에 대해 조달이 가능함

□ 콜롬비아 정부부처, 법정, first tier sub-central entities, 석유공사를 포함한 콜롬비아 공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의 접근성이 좋아짐

□ 하지만 콜롬비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찰자들에게 우선 정부조달 자격을 주며 미

국 기업들은 여전히 취득을 위한 지역대리권 취득이 요구되고 있음

○ 자국업체와 자국산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규정이 명시됨25)

□ 콜롬비아는 WTO 정부조달 회원국은 아니지만 1996년부터 WTO 정부조달위원회 감찰

국(Observer)임

○ 콜롬비아는 정부조달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멕시코와 안데안 공동체(페루, 에콰도

르, 볼리비아), 칠레에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음

라. 지식재산권

□ 헌법 제61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및 요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토록 규정하

고 있음

○ 산업재산권(대통령령 2592(2000년)/안데안 결정 486(2000년))

○ 저작권(법 23(1982년), 법 44(1993년))

○ 식물변종(대통령령 533(1994년))

24) Law 788 of 2002, Chapter V, amended by Law 1393 of 2010

25) Law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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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는 Watch List 2012 스페셜301조의 대상 국가임

□ 콜롬비아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작권사무소를 통해 특허상표사

무소와 지식재산권(IPR)을 운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제도 마련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콜롬비아의 해적미디어와 인터넷 문제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인 이슈로 인식되

고 있으며 분쟁의 소지가 많음 

○ 콜롬비아 정부는 담당 인력들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적용과 관리에 심도 있는 훈련

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1. 통관행정 개요 

가. 통관행정 조직

□ 관세의 징수 및 통관 관리는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 산하의 세무관세청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26), 이하 DIAN)에서 관장하고 있음

○ 세무관세청 외에 수출입 등 대외무역에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상공관광부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Industria y Turismo)27)임 

□ 콜롬비아 세무관세청(DIAN)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앙조직은 7

개의 총국(Direccion de Gestion)으로 구성되며 지방조직은 14개의 부서(Division)로 

구성됨

□ 중앙조직의 7개 총국은 인사행정총국, 조직총국, 법무총국, 내국세총국, 관세총국, 재정

총국, 재정 및 관세정책총국으로 구성됨

□ 지방조직의 14개 부서는 행정 및 재정부, 법률부, 고객지원부, 자금부, 법인담당부, 개인

(자연인)담당부, 결제부, 징수부, 일반징수부, 강제징수부, 세관운영부, 화물통제부, 여행

객관리부, 환율통제부, 통제운영부임

□ 중앙조직의 관세총국은 국제무역부, 관세기술부, 세관등록부 등 3개 부서로 이루어져 

26) National Customs and Tax Authority, www.dian.gov.co 참고

27) www.mincomercio.gov.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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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국제무역부는 콜롬비아의 대외무역법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제공과 국제무역 시 발

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 및 통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15개 부서로 구성된 지방조직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화물통제, 세관운영 등 세관

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함 

○ 관세징수, 화물통제 업무 외에도 과세결정, 고객지원, 외환 통제 등 수출입 현장의 

업무를 담당함

□ 콜롬비아 전역에 배치되어 있는 지역 세관은 총 42개이며, 대표적 세관으로 보고타

(Bogota), 바랑끼야(Barranquilla), 깔리(Cali), 아라우까(Arauca) 등이 있음

○ 지역 세관 현황은 세무관세청(DIAN) 홈페이지의 Direccion Seccional de Aduanas 

Locales란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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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28)

□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Arancel),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납부해야 함

○ 관세, 부가가치세 외에 수입품 검사와 관련된 수수료, 서류처리 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한-콜롬비아 FTA 협정세율은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1) 관세(Arancel)

가) 관세제도

□ 관세 부과 기준은 CIF 가격이며 관세 산정은 종가세(Ad-valorem) 방식임

□ 콜롬비아 관세의 종류에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일반관세는 0, 5, 10, 15, 20% 

5가지 종류가 있고, 특혜관세는 협정에 따라 상이함 

○ 일반관세 체계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수

입품에 적용됨

○ 특혜관세의 경우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당사국 간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한 주요 경제 협정에 따라 특혜 범위가 다름

□ 콜롬비아의 일반관세 체계는 1990년대 초반 이후로 5개 그룹으로 분류됨

○ 1그룹(0%) :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 2그룹(5%) :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로 주요 품목으

로는 VCR, 전자오븐, 헤어드라이어, 전자부품, 기계류, 교환기 등이 있음

28) Major tax reform, María Alejandra Muñoz(IBFD), Online Olis Colombia(OECD), KOTRA 콜롬

비아 무역관> 국가정보>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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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룹(10%) : 국내 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로 주요 품

목으로는 철강판, 사출성형기 등이 있음

○ 4그룹(15%) : 국내 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가 포함되며 주요 품

목으로는 타이어, 튜브, 섬유사, 케이블 등이 있음

○ 5그룹(20%) :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등으로 주요 품

목으로는 TV, 오디오, 혼방직물, 신발, 냉장고, 세탁기, 라디오, 사무용품 등이 있음

□ 5개 그룹 외에, 자동차는 35% 전후의 관세율, 농산물은 15∼20% 전후 관세율 등 일부 품

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변동관세율을 적용함

○ 일반관세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제도29)를 시행함

□ 콜롬비아는 2011년부터 7,291개30)의 수입관세율을 변경했고, 변경된 품목의 평균 관세

율이 과거 15%에서 8.25%로 인하됨

○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관세율 구조개혁 차원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

어 오던 기본관세율을 부분 수정함31)

□ 콜롬비아의 관세 인하 또는 면제 정책은 급격한 평가절상에 따른 내수생산 악화, 일부 수

요급증 품목 및 밀수품 대량 유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임

□ 일반 관세와 달리 ALADI 특혜관세, CAN 특혜관세, G-3 특혜관세 등 경제협력협정에 따

라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특혜 관세율이 있음

□ ALADI 특혜관세는 1980년 몬테비데오협정에 의거하며 ALADI 협의체32)에 대해 특혜 관

29) 기본관세 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가격대(Price Band System)제도로 만약 수입물품 가격이 

국내 제품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관세율을 높여(변동관세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수단임

30) HS 코드 10단위 기준

31) New Structural Reform of Tariff System of Colombia, Decree 4114, 4115(2010.11.5)

32) 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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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제공함

○ 국가별 관세할인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는 0.88%, 볼리비아 0.86%, 에콰

도르 0.72%, 파라과이 0.66%,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우루과이는 0.08%임

□ ANDEAN 특혜관세는 안데안 공동시장33)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추진하려고 함

○ 현재 상당수 품목에 무세(0%)가 적용되나, 국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적

용함

□ G-3 특혜관세는 GRUPO DE LOS TRES(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로, 품목별로 특혜관세율 적용함

협정명 해당국가

Comunidad Andina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PAR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쿠바, 파라과이, 우루과이

FTA AELC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FTA Canada 캐나다

FTA Chile 칠레

FTA USA 미국

FTA Mexico 멕시코

자료: KOTRA 콜롬비아 무역관>국가정보>관세제도

<표 Ⅲ-1> 특혜관세협정 국가 및 공동체

□ 공산품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 비중이 한국의 경우 95%, 콜롬비아는 62% 수준임

○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타이어, 섬유 등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대부분이 5년 내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9개국

33)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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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단계
우리나라측 양허 콜롬비아측 양허

품목 수 비중 품목 수 비중

즉시철폐 9,787 82.38 4,390 60.64

무관세 1,932 16.26 265 3.66

3 268 2.26 33 0.46

5 670 5.64 1,546 21.35

5년 소계 10,725 90.27 5,969 82.46

7 136 1.14 503 6.95

9 - - 1 0.01

10 558 4.70 529 7.32

10년 소계 11,419 96.11 7,003 96.73

10년 초과 304 2.56 184 2.54

TRQ 5 0.04 6 0.08

양허 제외 153 1.29 47 0.65

계 11,881 100.00 7,240 100.00

자료: 외교부 FTA정책과

<표 Ⅲ-2> 우리나라-콜롬비아 FTA에 따른 관세인하 계획
(단위: 개, %)

□ 최혜국대우(이하 MFN) 세율이 FTA 세율보다 낮은 품목을 콜롬비아에 수출할 경우 MFN 

세율에서 0.5%를 경감해 관세가 부과됨

○ MFN 세율이 FTA 세율보다 낮을 경우 FTA 특혜 이익을 상실하므로 이 경우에 한해 

일정부분 관세를 경감함

○ 만약 FTA 기준세율이 8%이고 MFN 세율이 5%이면 MFN이 적용되며 5%에서 0.5%

를 뺀 4.5%가 부과됨

□ 한시적으로 관세를 폐지 혹은 인하하는 품목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OMERCIO)

에 고시됨34)

34) https://www.mincomercio.gov.co/mincomercioexterio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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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부터 1년간 의류·섬유 제품에 대한 특별관세가 부과됨

○ 61~63류에 해당되는 의류품에 대해 킬로그램(kg)당 5달러의 특별관세가 부과됨

○ 64류에 해당되는 신발에 대해 켤레당 5달러의 특별관세가 부과됨

□ WTO의 국가별 관세율체계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42.8%이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8.4%임

○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91.5%, 평균 실행관세율은 15.3%이며 비농산물의 평

균 양허관세율은 35.4%, 평균 실행관세율은 7.3%임

구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1995년 WTO가입 

단순평균 양허관세율 42.8 91.5 35.4 농산물할당관세: 23.0
농산물특별긴급관세: 28.4단순평균 실행관세율 8.4 15.3 7.3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3 

<표 Ⅲ-3> 2011년 콜롬비아 관세율체계  
(단위: %)

□ 수입되는 농산물의 약 87%가 15%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농산물 수입 시 면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입되는 농산물의 13.4%는 0~5%, 27.7%

는 5~10%, 45.5%는 10~15%의 관세율이 적용됨

□ 비농산물의 경우 전체 수입품목의 99.7%에 15%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됨

○ 수입되는 비농산물의 2.6%는 면세, 69.2%는 0~5%, 8.8%는 5~10%, 19.1%는 

10~15%의 관세율이 적용됨

□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의류의 경우 평균 실행세율이 35%로 관세 상한선과 일치하며, 석유

의 경우 평균 실행세율이 0.2%이며 면세비율이 96.7%에 이름

○ 커피, 차, 당류와 설탕과자, 음료 및 담배, 면류, 직물, 의류는 면세에서 제외되는 품

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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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면세 0≦5 5≦10 10≦15 15≦25 25≦50 50≦100 > 100

관세품목 및 수입가격(비율)

농산물

양허관세 0 0 0 0.1 0.1 0.8 74.0 24.9

실행관세 0 13.4 27.7 45.5 9.7 0.0 3.7 0

비농산물

양허관세 0 0 0 0 0 99.8 0.1 0.1

실행관세 2.6 69.2 8.8 19.1 0 0.3 0 0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3

<표 Ⅲ-4> 2011년 수입가격기준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 분포
(단위: %)

품목
WTO 양허세율 실행세율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 생산품 97.0 0 209 22.7 0 80

유제품 136.7 0 159 44.9 0 98

과일, 채소, 식물 72.8 0 178 13.6 0 60

커피, 차 70.0 0 70 12.8 0 15

곡물 및 곡물조제품 108.4 0 195 15.7 0 80

종유, 지방 및 유지 131.8 0 227 14.4 0 20

당류와 설탕과자 106.8 0 130 13.6 0 20

음료 및 담배 93.3 0 137 14.1 0 15

면 75.8 0 99 5.0 0 5

기타 농산물 76.6 0 151 9.4 0 70

어류 및 어류제품 38.0 0 104 14.2 0 15

광물 및 금속 35.0 0 35 5.8 1.4 15

석유 35.0 0 35 5.0 0 5

화학제품 35.0 0 70 5.4 7.7 15

목재, 지류 등 35.0 0 35 8.1 4.1 15

직물 35.6 0 40 7.8 0.2 15

의류 40.0 0 40 15.0 0 15

가죽제품, 신발류 등 34.9 0 35 8.0 0.6 15

기계류 35.0 0 35 5.6 1.5 15

전자기기 35.0 0 35 6.6 1.2 15

이송장비 35.4 0 40 10.4 6.8 35

기타 제품 35.0 0 35 8.6 0.9 15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3

<표 Ⅲ-5> 콜롬비아 수입품목별 관세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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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세율 조회처

□ 관세율 조회는 콜롬비아 관세청 홈페이지의 Servicios Publicaciones 섹션을 통해 조회 

가능함35)

○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Servicios Publicaciones 클릭 → Arancel de Aduanas 클

릭 → 해당품목 관세율 조회

○ 단, 품목은 스페인어로만 표기되어 있음

□ 수입품목이 영어로 표기된 관세율표는 책자 구입 또는 관련업체 유료 가입을 통해 조회 

가능함

○ 관세율 책자는 LEGIS 출판사의 󰡔Arancel Armonizado de Colombia󰡕로 200달러 

내외임

－ e-메일: servicio@legis.com.co, 홈페이지: www.legis.com.co

2) 의류·섬유제품에 대한 특별관세36)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의류·섬유류 수입에 대해 2013년 3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

로 특별관세를 적용하기로 함

○ 2012년 12월 17일 세관·관세 및 대외무역위원회에서 제안된 의류·섬유류 수입 

특별관세 적용안을 확정함

○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 2014년 2월 28일 이후 정상화될 예정임

□ 콜롬비아 자국 의류·섬유업체는 아시아 생산제품으로 인한 산업 붕괴 및 시장잠식 방지

를 위한 정부 정책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단행된 것으로 파악됨

□ HS Code 61~63류에 속하는 품목에 10%의 일반관세 이 외에 킬로그램(kg)당 5달러의 

35) http://www.dian.gov.co/descargas/normatividad/2011/Decreto_4927_26122011.pdf

36) KOTRA콜롬비아무역관 관세동향, 무역조정지원센터 

http://taa/go/kr/Info/info_0401.jsp?o=v&seq=999998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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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콜롬비아의 HS Code 61~63 기준 2011년 총수입은 2009년 대비 113%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 수입이 172% 늘어났음

□ HS Code 6406류를 제외한 전체 64류에 해당하는 신발에 대해서는 켤레당 5달러의 특별

관세를 부과함

○ HS Code 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의 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2배이며, 국가별로는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1, 2위 수입 대상국임

□ 모든 수입업체는 의류·섬유제품 수입신고 시 제품의 총중량을 운송장에 표기해야 하며, 

변경된 관세제도에 따라 총납부세액이 결정됨

○ 콜롬비아와 FTA가 발효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변

경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하지만 관세를 활용한 수입 억제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콜롬비아 대외교역에 마이너스 요

인이 될 수 있으며, 콜롬비아 정부가 실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보다 손쉬운 방법

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음

2)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37)

□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콜롬비아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6%이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됨

○ 900달러 이하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제됨

□ 위스키의 경우 12년산 이상일 경우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12년산 이하일 경우 

3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37) Taxation and Investment Colombia 2011, 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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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는 자동차의 엔진배기량(Engine Displacement)에 따라 20, 35, 40% 등 3가지

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차등 적용함

다. 수입규제제도

□ 콜롬비아의 경제개방 정책으로 인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물품이나 특수성을 가진 품목

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하지만 영구 수입규제 품목과 오존 파괴물질 사용제한 품목을 지정해 통제하고 있음 

○ 영구 수입규제 품목은 황인,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질산모노메틸미아, 염소산칼륨, 

니트로톨루엔,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크로트톨루엔, 니트로크로트벤젠, 팬스리이

트, 질산 암모늄 등임

○ 오존 파괴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 할론(Halon) 등임

라. 표준 및 인증

1) 표준산업규격(ICONTEC)38)

□ 표준산업규격(이하 ICONTEC)은 정부로부터 규격 표준화 업무를 일임받은 공공기관 성

격의 민간 표준규격 제정업체임

○ 1963년에 설립되어 1984년 국가표준규격 관리기구로 콜롬비아 정부의 승인을 받았

으며 총 42개 분야에 대한 표준규격을 관리함

□ ICONTEC에서 제정한 규격은 콜롬비아 상공부의 승인을 통해 콜롬비아 산업규격으로 

인정되고 있음

○ 콜롬비아 상공부는 민간단체인 ICONTEC으로 하여금 콜롬비아 규격을 정하게 하

고 동 규격 적합성(conformity)을 가진 외국상품만을 수입허가하고 있음

38) www.icontec.or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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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TEC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산업규격은 아니나 정부로부터 규격 표준화 

업무를 일임받은 공공기관 성격의 민간 표준규격 제정업체임

□ 또한 콜롬비아 제품 품질인증과 ISO 및 해외 인증 획득을 위한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품질 보증은 생산 조건의 심사, 제품 품질 시험을 통해 ICONTEC의 산업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함

□ 품질 보증을 위한 검사(Inspection)는 생활권 및 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준수

하여 이행되며 승용차, 화물차, 공공교통수단 등의 차량, 가스시설, 전기시설, 공공 위생

시설 등이 검사 대상임

○ 천연가스 차량(vehiculo GNV) 인증

○ CDA(centros de diagnostico automotor) 인증

○ CRC(centro de reconocimiento de conductores) 인증

○ 화물차 및 공공수송수단 인증

○ 가스변환차량작업(Certificación de talleres de conversión gas vehicular) 인증

○ 관광택시(Certificado de calidad turística en taxis) 인증

○ GLP 봉인(Certificación de plantas envasadoras de GLP) 인증

○ 자동차조종교육(Certificación de Centros de Enseñanza Automovilística)인증 

○ 가정·산업용 가스 설치(Inspección de Instalaciones de Gas Domiciliario e 

Industrial) 검사

○ 가스배선(Inspección de Tendidos de Redes de Gas) 검사

○ 전기장비설치 및 공공조명(Inspección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Generación, 

transmisión, transformación, distribución y utilización) y Alumbrado Público) 

인증 

○ 최대 79인승 대형이송수단(Inspección de vehículos de servicio público 

colectivo y especial de pasajeros con capacidad entre 10 pasajeros hasta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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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ajeros) 검사

○ 공공·민간수영장(Inspección de Piscinas Públicas y Privadas) 검사

○ 방송국(Inspección Estaciones Radioeléctricas) 검사

○ 항구·부두장비(Inspección de Maquinaria y equipo portuario) 검사

○ 잔기(Inspección de residuos eléctricos y electrónicos) 검사 

2) 식품의약안전청(INVIMA)39)

□ 식품의약안전청(이하 INVIMA) 인증은 콜롬비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하는 것

으로 199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어옴 

□ INVIMA는 콜롬비아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의약품의 안정성 평가 및 유통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식품·의약품과 관련되는 모든 수입품은 INVIMA의 검사 및 등록절차를 의무적으로 밟

아야 함

□ 등록절차는 수입 전 인증을 위한 4가지 구비자료를 콜롬비아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현지 

기관에 제출함

○ 수입품의 품질입증 자료

○ 수입품의 실제 공정 및 패킹 과정 증명서

○ 수입품이 제조되는 과정별 제조법 설명서

○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카탈로그

－ 위 4가지 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경우 샘플의 동봉을 요구하기도 함

□ 식품, 의약품 외에 화장품의 경우에도 INVIMA에서 발급하는 허가증(la Notificación 

sanitaria Obligatoria)을 받아야 함

39)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www.invima.gov.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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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별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진입장벽임

□ 심사 비용은 약 500달러이며, 기간은 약 3~6개월이 소요됨

[그림 Ⅲ-3] INVIMA 인증 승인서 예시

자료: www.citiz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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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40)

□ 자유무역지대란 제품생산, 서비스, 판매 활동의 촉진을 위해 조세, 관세 혜택 및 무역에 있

어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콜롬비아 내에 지정된 특정한 지리적 장소를 의미함

□ 자유무역지대 설립 목적은 고용창출 및 신규 자본 투자 촉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지

역의 경쟁력 강화 등임

○ 또한 국제 무역의 안전성, 투명성, 기술력, 생산성, 비즈니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산업프로세스의 개발, 규모의 경제 촉진을 위함임

□ 현재까지 64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승인되었고 17개가 현재 승인 심사 중에 있음

주(州) 이름 설립된 자유무역지대 수 심사중인 자유무역지대 수

ANTIOQUIA 6 2

ATLANTICO 5 0

BOLIVAR 7 3

BOYACA 2 1

CALDAS 2 1

CAUCA 6 2

CORDOBA 0 1

CUNDINAMARCA 19 2

GUAJIRA 1 0

HUILA 0 2

MAGDALENA 5 0

META 1 0

NARIÑO 1 1

RISARALDA 3 0

SANTANDER 4 1

VALLE DEL CAUCA 2 1

전체 64 17

자료: 콜롬비아 세무관세청(DIAN) 홈페이지

<표 Ⅲ-6> 자유무역지대 분포 현황
(단위: 개)

40) 콜롬비아 자유무역지대법(Ley Zona Franca de Colombia) ‘105(1958년)’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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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에서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는 바랑끼야(Barranquilla) 지역으로 수입물품에 대

한 면세 혜택과 함께 물품을 보관하는 공공시설로 이용됨

□ 자유무역지대 내의 산업제품·서비스 사업자 및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15%의 소득세

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상업분야 사업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됨

□ 수입 상품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통관 관련 세금이 면제됨

□ 콜롬비아에서 자유무역지대 산업분야 사업자에게 판매되는 원자재, 소모품(consumables), 

완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수출상품의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됨

□ 자유무역지대에서 제3국으로 수출 시 콜롬비아가 체결한 국제무역조약의 혜택 향유가 

가능함

□ 자유무역지대에서 제작, 생산, 가공되거나, 일정한 생산 공정을 거친 제품은 원산지를 콜

롬비아로 표기 가능함

○ 단, 페루는 동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 자유무역지대 밖에서 최대 9개월까지 부분 공정을 진행 가능

□ 제3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지불하게 되면, 자유무역지대에서 

100%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는 콜롬비아 내에서도 판매 가능함

□ 콜롬비아 정부는 고용 창출,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유무역

지대(Free Trade Zone)와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ingle Enterprise Free Trade 

Zone)를 시행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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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기업 자유무역지대(SEFTZ)는 자유무역지대(FTZ) 밖에 소재하는 신규 기업이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유무역지대 체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유무역지대(FTZ)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콜롬비아 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지

사, 테크노공원, 항구업체, 건강 관련 서비스업체 등임

○ 재생불가한 자연자원의 탐사·활용·추출 관련 기업, 금융서비스 관련 업체, 국가

양허사업, 가정용 유틸리티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됨

○ 관련 자격요건은 재화의 제조·생산·가공업자, 서비스제공자, FTZ 운영업자 등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 창출과 투자금액은 필수 요건임

사업 분야 최소 투자금액 및 고용창출 요건

Agribusiness(바이오 연료) 19.6백만달러

재화 38.1백만달러

서비스
2.6~11.9백만달러/500명,

11.9~24백만달러/350명, 또는 24백만달러/150명 이상

건강 총고용의 50%는 신규고용 나머지 50%는 제3자에 의한 간접고용

항구 39.2백만달러

기존투자
39.백만달러 이상의 기존 투자 보유

/181.1백만 달러 신규투자

자료: 콜롬비아 자유무역지대(1달러=1,900페소로 산정)

<표 Ⅲ-7> 자유무역지대 혜택 주요 자격요건

바. 라벨링 규정42)

□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물품의 라벨링 규정은 제품명, 성분, 품질, 용도 등의 사항을 포함하

는 라벨을 제품의 박스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41) 법1004/05, 대통령령 383/207 및 4051/2007

4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1), ｢콜롬비아 식품시장 진출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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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상품이 억류될 수 

있음

□ 에너지 드링크의 용기나 포장은 품질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함

○ 라벨에는 카페인 함량을 mg/100ml로 표시해야 하고, ‘알코올성 에너지 드링크와 

함께 섭취하지 말 것’,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마시지 말 것’, ‘본 제품의 최대 수

용 가능한 일일 섭취량은 250ml 캔 3개임’등의 문구 기재가 필요함

□ 포장되어 수입되는 분유의 경우 상표명 및 우유의 종류, 원산지국가, 제조일자 및 생산 로

트번호(lot), 유통기한, 저장 시 권고사항 등의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함

○ 분유의 유통기한은 통관시점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제조일자 또는 로트 번호 및 유통기한 표시를 위해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

□ 가공식품 라벨에는 포장기간 코드를 통해 제품이 포장된 장소, 포장된 물품, 포장 일자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 항만

□ 수도인 보고타(Bogota)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부에나벤뚜라

(Buenaventura)항으로서 보고타 서쪽 497㎞ 거리에 위치함

□ 카리브 연안쪽 항구로는 1,125㎞ 떨어진 까르따헤나(Cartagena)항, 1,008㎞ 떨어진 바랑

끼야(Barranquilla)항, 965㎞ 떨어진 산따마르따(Santa Marta)항 등임

□ 보고타는 내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주요 육상 도로망이 수도를 경유하고 있음

○ 보고타 시 외곽에 위치한 El Dorado 공항은 콜롬비아의 주요 국제공항으로서 주요 

외국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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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최대 산업 도시인 메데인(Medellin)은 보고타에 비해 연안에 보다 가까이 위치

하고 있음

○ Buenaventura항은 504㎞, Cartagena항은 632㎞, Barranquilla항은 749㎞, Santa 

Marta항은 840㎞ 떨어져 있음

□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Medellin은 주요 육상 교통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Buenaventura 

항구와는 철도로 직접 연결됨

○ Medellin 외곽에 Olaya Herrera 공항이 있으며, 수출자유지대가 있는 Rionegro 인

근에 Jose Maria Cordoba 공항이 있음

2. 콜롬비아의 통관 절차

□ 콜롬비아의 수입통관은 물품이 보세창고에 입고한 뒤 ① 수입신고 → ② 관세 납부 → 
③ 세관 검사 → ④ 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지며, 선적서류의 기재 정도와 컨테이너(FCL 

혹은 LCL)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상화물의 통관은 통상적으로 7일 정도 소요됨

□ 1999년 8월부터 수입신고서(Declaracion de Importacion) 양식 사용을 폐지하고 전산

양식을 통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 과거에는 화주 및 대리인이 수입신고서 양식을 세관에서 구매해 필요사항을 기재하

여 제출했음

□ 통관사협회(SIA: Sociedad Intermediaria Aduanera) 소속 통관사 이용이 의무적임

○ 과거에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이 통관주체가 될 수 있었으나, 1999년 8월부터 반드

시 통관사 이용이 의무적임

○ 통관사협회 소속 통관사에게만 고유코드를 부여하여 전산망에 접근하도록 하므로 

사실상 접근코드가 없는 일반인 및 기업은 자체 통관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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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달러 이상인 물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취득한 뒤 반드시 

VUCE에 등록해야 함

○ VUCE는 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의 약어로 대외무역을 위한 싱글

윈도우 프로그램임

○ 인증서 및 전자서명은 CERTICAMARA43) 또는 GSE44)를 통해 취득 가능함 

□ 1,000달러 미만의 수입은 VUCE를 통한 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하며 세관을 직접 방문을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콜롬비아 세관의 선적 전 사전검사제도는 효과성 문제로 1999년 8월 폐지됨

○ 1996년 2월부터 실시되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효과 감소 및 통관 간소화를 위해 

폐지됨

□ 선적 전 사전검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수입면허(Licencia de Importacion)제도는 존

재함

□ 일반 상품 수입 시 상공관광부에 수입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정양식에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신고하여 수입면허(Licencia de Importacion)를 발급받아야 함

○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수입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는 수입상은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상품을 수입할 권한을 부여받게 됨

－ 상공관광부에서는 수입면허 발급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

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음

□ 수입상품의 통관기한은 물품 도착 후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이내 통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창고 이용료뿐만 아니라 누진적인 벌금이 부과됨

43) www.certicama.com

44) www.gse.co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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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에 통관을 신청할 때는 관세납부필증, 수입승인서(I/L, Import Licen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L)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함

□ 콜롬비아 세관에서 산정한 관세, 부가세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콜롬비아 은행 

시스템과 연동되어 쉽게 처리가 가능함

○ 단, 관세 및 재세금 납부 시 세관의 지정은행을 이용해야 함

□ 관세 납부 후 세관에 통관신청이 되면 보세창고에서 화물 확인 뒤 세관 검사를 받게 됨

세관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필수제출: 관세납부필증, 상업송장, 포장서

세관        물품 반출

운송사 콜롬비아 내 화물도착, 정해진 창고 또는 개

인 소유 창고에 화물을 장치함

수입자
     보세구역 도착 전 

통관사(SIA)를 통한 수입신고

수입자
관세 및 제세 납부

 - 물품도착 15일 이전부터 도착까지 완납

 - 납부 시 세관 지정은행만 이용 가능

자료: 콜롬비아 세무관세청(DIAN) 홈페이지>proceso de importacion de aduana colombiana 참고

[그림 Ⅲ-4] 콜롬비아의 수입통관 절차 



Ⅳ.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단 계 유의사항

1. 수입신고 전 

준비

○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 품목은 사전에 관련 부처의 인증 필요

  － 단, 최초 1회 인증으로 재인증 취득 없이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가능

○ 콜롬비아 INVIMA 인증의 경우 제품 공정과정 등과 같이 민감한 사항에 대

해 요구하는 서류 주의

○ 수입신고(Declaracion de Importacion) 시 서면(paper) 양식 사용 폐지

○ 선적 전 사전검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수입면허제도는 존재하므로 유의

○ 콜롬비아 라벨링 규정에 따라 제품명, 성분, 품질, 용도 등의 사항을 포함하

는 라벨을 제품의 박스에 필수적으로 표시

2. 수입신고

○ 통관사협회(SIA: Sociedad Intermediaria Aduanera) 소속 통관사에게만 통

관에 필요한 고유코드를 부여하므로 수입신고 시 SIA 소속 통관사 이용이 의

무적

○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수입상 상호 및 주소지, 수입목적, B/L 번호, 
물품내역, 물품의 상품코드, 수량, 단가, 중량, 보험료 및 운송비, 원산지, 납
부세액 등

○ 1,000달러 이상인 물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취득한 

뒤 반드시 VUCE(싱글윈도우)에 등록 필수

3. 세금 납부

○ 수입관세는 CIF가격(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산정

○ 섬유·의류 제품에는 특별관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 관세 및 기타 세금은 전산 또는 세관을 통해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세관의 

지정은행만 이용 가능하므로 사전확인 필요

○ 세금 납부현황은 DIAN(www.dian.gov.co)에서 확인 가능

4. 세관의 심사 

및 검사

○ 세관에서는 상업송장, 매매계약서 등 수입관련 서류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

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

○ 통관기한인 2개월(영업일기준)을 넘길 경우 누진적인 벌금이 부과되므로 유

의

○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가능

<표 Ⅳ-1> 콜롬비아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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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관세 납부
물품 검사 및 

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 품목은 사전에 관련 부처의 인증이 필요함

○ 농산물은 농수산연구소와 보건부, 식품·음료·화장품 등은 보건부, 화약·총포류

는 국방부 등 품목별 관련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최초 1회 인증으로 재인증 취득 없이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가능

□ 콜롬비아는 ICONTEC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을 

위한 검사와 관련한 정보는 ICONTEC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음

○ www.icontec.org 접속 → Sercivio de Inspeccion(검사서비스) 접속 → Consulta

(상담)클릭 → 상담 내용 기재

□ 수입신고(Declaracion de Importacion) 시 서면(paper) 양식이 폐지되고 모두 전자식으

로 변경됨

○ 1999년 이전까지 수입신고는 서면 양식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는 전자식과 서

면식을 혼용해 왔으나 현재는 모두 전자식으로 변경됨

□ 콜롬비아 라벨링 규정에 따라 제품명, 성분, 품질, 용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라벨을 제

품의 박스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 에너지 드링크의 라벨에는 카페인 함량을 mg/100ml로 표시해야 하고, ‘알코올성 에

너지 드링크와 함께 섭취하지 말 것’,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마시지 말 것’, ‘본 

제품의 최대 수용 가능한 일일 섭취량은 250ml 캔 3개임’ 등의 문구 기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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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되어 수입되는 분유의 경우 상표명 및 우유의 종류, 원산지국가, 제조일자 및 

생산 로트번호, 유통기한, 저장 시 권고사항 등의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콜롬비아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 제품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강

화하는 추세임

나. 업무상 유의점

□ INVIMA에서 수입허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대부분의 현지 소

규모 수입업자는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 요구하는 서류 중에 제품 공정과정과 더불어 상세 제조법 등 민감한 자료들도 포함

되어 있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의 거부감을 일으켜 포기하는 경우도 

속속 발생함

□ 한국무역협회 통상·수입규제 홈페이지45)에서는 세계 각국의 통상 현안을 비롯하여 국

가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정보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 기본 홈페이지46)에서는 하단 ‘사업별 사이트’ 메뉴 중 ‘통상수입규제’

로 접속 가능함

○ 현재 콜롬비아가 반덤핑관세 등의 규제를 가하는 품목 확인을 위해서는 ‘KITA 통

상·수입규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수입규제 현황’ → ‘주요국 제소 및 규제내역’ 

→ ‘중남미’에서 콜롬비아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음

－ 또한 ‘수입규제 현황’ → ‘국가별 현황’에서는 필요 정보 지정 후 검색 기능을 통해 

영문 품명과 정확한 HS 코드 등 보다 세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에 WTO에서 반기별로 공개하는 국가별 규제 동향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상·수입규제’ 사이트 상단 메뉴 중 ‘각국 규제 동향’에서 확인 가능함

45) http://antidumping.kita.net

46)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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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에서 상업화 또는 사용되기 위하여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산업용 또는 의료용 

고압가스 실린더의 원판 및 물리적 외관의 정보에 적용 가능한 기술 규정을 공포함

○ 2011년 12월 2일 WTO가 G/TBT/N/COL/166으로 통보하고, 2012년 7월 19일 통

상산업관광부 결의안 No. 2949을 통하여 공포함

○ 2013년 5월 1일 발효됨을 통보함

2. 수입신고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관세 납부
물품 검사 및 

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수입물품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에서 시작되며 통관사협회(SIA) 전산망을 통해 필요 정보

를 입력해야 함 

□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수입상 상호 및 주소지, 수입목적, B/L 번호 등임 

○ 그 외 물품내역, 물품의 상품코드, 수량, 단가, 중량, 보험료 및 운송비, 원산지, 납부

세액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함

□ 전산양식을 통한 수입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세관에서는 접수 결과를 통보하며, 

이때 전산입력 내용을 출력하면 이것이 수입신고서 역할을 하게 됨

□ 만일 기재사항 미비 혹은 오류가 있을 경우 세관에서는 이 신고서를 반송시키며 재입력

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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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상 유의점

□ 콜롬비아는 통관사협회(SIA) 소속 통관사에게만 고유번호가 주어지므로 공인된 경로를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함

○ 방법은 ① http://interletras.com/manualCCI/Directorios/directorios033.htm 접

속 → ② 통관사가 위치한 지역 선택(예: 보고타, 바랑끼야 등) → ③ 통관사 선택

[그림 Ⅳ-1] 통관사협회 소속 통관사 정보 

  주: Empresas-통관사명, Direccion-통관사주소, Ciudad-지역, Depto-행정구역

자료: 통관사 협회 홈페이지

□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에 접속하여 수입신고 및 사용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면 통관 절차가 시작됨

○ 통관사 대행을 위해서 콜롬비아 공증 사무소에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에게 사전 

제출해야 수입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① www.vuce.gov.co 접속 → ② 홈페이지 왼쪽 기둥의 

Importaciones 클릭 → ③ 수입자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 ④ 수입신고가 완료되

며 전자시스템 사용수수료를 납부하면 통관 절차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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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콜롬비아 싱글윈도우(VUCE) 화면 

자료: VUCE 홈페이지 수입신고 란

3. 관세 납부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관세 납부
물품 검사 및 

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수입신고 후 접수통보가 오면 입력 내용을 출력해 여기에 기재된 세금과 부가세(16%)를 

납부해야 하는데, 달러로 기재된 세금을 당일 시장 대표환율로 페소화로 환산해 세관에

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해야 함

□ 세금 납부기한은 물품도착 15일 이전부터 도착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 콜롬비아 세무관세청은 의류, 섬유, 신발류에 특별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으

므로 주의가 필요함

○ HS Code 61~63류에 해당하며 기본관세 10%에 kg당 특별관세 5달러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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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임

나. 업무상 유의점

□ 관세 납부에 오류가 발생했을 시 수입 물품이 위치한 곳의 세관보증금부서에서 처리되며 

6가지 서류제출이 필수임

○ 상업송장, 포장목록, 수입면허,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서, 운송서류 등 6가지임

4. 물품검사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관세 납부
물품 검사 및 

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관세 납부가 끝나면 수입신고서(전산출력물) 및 관세납부증명서와 함께 수입서류를 보세

창고에 제출, 물품인도를 요청함

○ 수입서류는 상업송장, 운송서류, 원산지증명, Packing List, 위생증명서 등 품목에 

따라 소요되는 기타서류임

－ www.dian.gov.co/dian/12sobred.nsf/pages/funcionarios%20directivos?

opendocument에 접속하면 수입서류 확인과 함께 물품 반출 사항을 알 수 있음

나. 업무상 유의점

□ 보세창고에서는 사전에 해당 수입신고서를 전산양식으로 접수받으며, 전산 임의추출에 

의해 물품검사 대상 여부가 같이 통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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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물품은 세관원이 수입서류와 물품을 일일이 대조하는 실물검

사를 거치게 됨

○ 비검사 대상물품의 경우 실물검사 없이 바로 출고가 허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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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에서 초기 거래에서는 신용장 또는 일정 부분 사전 송금 등 대금 지불을 먼저 확

보한 뒤 거래하는 것을 추천함

○ 콜롬비아 현지 수입상들이 외상 조건 거래를 일반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지불조건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콜롬비아 수입상과 거래 시 구두상 합의하는 것은 추후 법적 효력 여부를 판정할 시 불리

하게 작용하므로 합의사항을 문서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음 

□ 콜롬비아인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 보수적 성격을 보이는데 한국 업체의 경우 

지리적, 문화적으로 상이하므로 서로간 친밀도를 높여 신뢰감을 쌓아주는 것이 중요함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사 초대, 간단한 선물 증정으로 친분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됨

□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는 해발 2,650m에 위치해 지역 특성상 처음 방문한 사람은 대부

분 고산 증세를 느끼므로 과식 및 과음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해야 함

○ 고산 증세는 개인차가 있으나 주로 소화 불량 및 식욕 부진, 숙면 부족, 건망증 심화 

등이며, 이러한 증상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

□ 주요 항구에서 보고타 시까지 안데스 산맥을 넘어 내륙 운송하는 도중 종종 화물 도난 사

고가 일어나므로 운송상의 책임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둬야 함 

□ 콜롬비아는 호텔을 포함해 숙박시설에 난방시설이 없으므로 한국인의 경우 겨울밤에 저

47) KOTRA>국가정보>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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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증이 올 수 있으므로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옷가지를 챙기는 것이 좋음

□ 콜롬비아 관공서의 경우 대부분 15:00시에 근무 시간이 끝나므로 관공서 업무는 가급적 

오전에 끝내는 것이 좋음

○ 일반 사무실의 근무시간은 08:00~17:00시까지이며, 은행의 경우 08:00~16:00시까

지이며, 일부 은행은 09:00시에 개점하여 15:00~17:00시 동안 휴식 후 17:00~19:00

시 까지 연장 업무를 보기도 함

□ 콜롬비아 관공서에서 서류 작성 시 절차를 잘 아는 안내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대부분 관공서 민원창구는 민원인으로 붐벼 차례를 기다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며, 한번 접수를 거부당하면 당일 처리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가정용 및 상업용으로는 미국과 같은 110V, 60Hz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므로 아답터와 

변압기 사용이 필요하니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콜롬비아는 해외 달러 송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콜롬비아에서 달러를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공항에 소재한 은행사무소, 시중 환전소, 주요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으로 제

한됨

○ 달러를 콜롬비아페소로 바꿀 경우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페소를 

달러로 바꿀 경우 환전소 환율이 가장 유리함

○ 호텔에서는 고객에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므로 소액만 환전하는 것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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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웹페이지 http://col.mofa.go.kr/

주소 Embajada de la Republica de Corea Calle 94 No.9-39, Bogota, Colombia 

전화번호 (57-1) 616-7200, 8149, 8872 

팩스번호 (57-1) 610-0338 

이메일 embacorea@mofat.go.kr 

■ 코트라 콜롬비아 무역관(KBC)

웹페이지 www.kotra.or.kr/KBC/bogota

주소
Calle 113, 7-21, Edificio Teleport Business Park, Torre A, Oficina 1201, Bogotá, 
Colombia

전화번호 (57-1) 637-5099, 9261, 9240

팩스번호 (57-1) 637-9238

이메일 ktcbog@kotra.org.co

■ 콜롬비아 외무부

웹페이지 www.minrelext.gov.co

주소 Calle 10 No. 5-51. Bogotá
전화번호 (57-1) 381-4000

이메일 prensa@cancilleria.gov.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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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통계청

웹페이지 www.dane.gov.co

주소
Carrera 59 No. 26-70 Interior I - CAN Código postal 111321 Apartado Aéreo 
80043 Bogotá D.C., Colombia 

전화번호 (57-1) 597-300 

팩스번호 (57-1) 597-8399 

■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상공부)

웹페이지 www.mincomercio.gov.co

주소 Calle 28 No 13a – 15. Bogotá
전화번호 (57-1) 606-7676

팩스번호 (57-1) 606-7677

■ 콜롬비아 관세청

웹페이지 www.dian.gov.co

주소 carrera 8 Nº 6C - 38 Edificio San Agustín, Bogotá D.C., Colombia 

전화번호 (57-1) 607-9999 

팩스번호 (57-1) 333-7841

■ 콜롬비아 투자수출진흥청

웹페이지 www.proexport.com.co

주소 Calle 28 No 13A - 15 Piso 35-36 Bogotá-Colombia

전화번호 (57-1) 560-0100

팩스번호 (57-1) 560-0104

■ 콜롬비아 중앙은행

웹페이지 www.banrep.gov.co

주소 carrera 7 # 14-78, 3551 de Bogotá, Colombia

전화번호 (57-1) 343-1111

팩스번호 (57-1) 286-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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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의소 연합회

웹페이지 www.confecamaras.org.co

주소
Cra. 13 N° 27-47 Oficina 502,
Edificio Banco de Occidente. Bogotá, Colombia

전화번호 (57-1) 381-4100 

팩스번호 (57-1) 346-7026

■ 보고타 상공회의소

웹페이지 www.ccb.org.co

주소 Avda. 26 No. 68 D 35, Bogota, Colombia

전화번호 (57-1) 383-0330

팩스번호 (57-1) 263-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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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ian Customs Statute (Decree 2685 of 1999)

MINISTERIO DE HACIENDA Y CREDITO PÚBLICO 
DECRETO No. 2685 

(28 de diciembre de 1999) 
Por el cual se modifica la Legislación Aduanera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DE COLOMBIA, 

En uso de las facultades que le confiere el numeral 25 del artículo 189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con sujeción a los artículos 3o. de la Ley 6a. de 1971 y 2o. de la Ley 

7a. de 1991, oído el Consejo Superior de Comercio Exterior y,

CONSIDERANDO: 

Que el Gobierno Nacional está comprometido con las políticas que permitan fortalecer 

la inserción de la economía colombiana en los mercados internacionales, facilitando y 

agilizando las operaciones de comercio exterior; 

Que con el propósito de brindar transparencia, claridad y certeza a los usuarios del 

comercio exterior, las operaciones aduaneras deben armonizarse y simplificarse a través 

de una legislación que las recoja en su integridad y consulte las tendencias legislativas 

internacionales; 

Que para el efecto y en cumplimiento de nuestra Carta Política, en la elaboración del 

presente Decreto se atendieron las Leyes Marco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 y los convenios internacionales; y se consultó la legislación comparada y las 

propuestas del sector privado, para garantizar un equilibrio entre el fortalecimiento del 

48) http://www.dian.gov.co/DIAN/13Normatividad.nsf/e9f4a60f9d1ed93a05256f8800650b07/
b7b949878ddfc474052575b50055089e?Open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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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la fiscalización aduanera y la eficiente prestación del servicio; 

Que de acuerdo a los anteriores lineamientos, se introducen las modificaciones al 

régimen de aduanas, mediante las siguientes disposiciones,

TITULO I. 
DISPOSICIONES GENERALES 

ARTICULO 1. DEFINICIONES PARA LA APLICACIÓN DE ESTE DECRETO

Las expresiones usadas en este Decreto para efectos de su aplicación, tendrán el 

significado que a continuación se determina: 

ABANDONO LEGAL 

Situación en que se encuentra una mercancía cuando vencido el término de 

permanencia en depósito no ha obtenido su levante o no se ha reembarcado. 

ABANDONO VOLUNTARIO 

Es el acto mediante el cual quien tiene derecho a disponer de la mercancía comunica 

por escrito a la autoridad aduanera que la deja a favor de la Nación en forma total o 

parcial, siempre y cuando el abandono sea aceptado por la autoridad aduanera. En este 

evento el oferente deberá sufragar los gastos que el abandono ocasione. 

ADUANA DE PARTIDA 

Es aquella donde se inicia legalmente un tránsito aduanero. 

ADUANA DE PASO 

Es cualquier Aduana por donde circulan mercancías en tránsito sin que haya finalizado 

la modali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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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ANA DE DESTINO 

Es aquella donde finaliza la modalidad de tránsito aduanero. 

AGENTE DE CARGA INTERNACIONAL 

<Definición modificada por el artículo 1 del Decreto 2628 de 2001.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Persona jurídica inscrita ante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para actuar exclusivamente en el modo de transporte marítimo, y cuyo objeto social 

incluye, entre otras, las siguientes actividades: coordinar y organizar embarques, 

consolidar carga de exportación o desconsolidar carga de importación y emitir o recibir 

del exterior los documentos de transporte propios de su actividad. 

ALMACENAMIENTO 

Es el depósito de mercancías bajo el control de la autoridad aduanera en recintos 

habilitados por la Aduana. 

APREHENSION 

Es una medida cautelar consistente en la retención de mercancías respecto de las cuales 

se configure alguno de los eventos previstos en el artículo 502o. del presente Decreto. 

ARTICULOS PROPIOS DEL ARTE U OFICIO DEL VIAJERO 

Son aquellas mercancías que un viajero importa o exporta para desarrollar las 

actividades inherentes a su oficio, profesión, actividad artística o deportiva. 

AUTORIDAD ADUANERA 

Es el funcionario público o dependencia oficial que en virtud de la Ley y en ejercicio de 

sus funciones, tiene la facultad para exigir o controlar el cumplimiento de las normas 

aduan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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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RIZACION DE EMBARQUE <Definición modificada por el artículo 1 del Decreto 

1530 de 2008.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Es el acto mediante el cual la autoridad 

aduanera permite la salida de las mercancías que han sido sometidas al régimen de 

exportación. 

AVISO DE ARRIBO. 

<Definición adicionada por el artículo 1o. del Decreto 2101 de 2008. Rige a partir del 

1o. de marzo de 2009.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Es el informe que el transportador 

presenta a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sobre la fecha y hora en que 

un medio de transporte con pasajeros pero sin carga o en lastre, arribará a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AVISO DE LLEGADA. 

<Definición adicionada por el artículo 1o. del Decreto 2101 de 2008. Rige a partir del 

1o. de marzo de 2009.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Es el informe que el transportador 

presenta a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al momento de la llegada del 

medio de transporte a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BULTO 

<Definición modificada por el artículo 1o. del Decreto 2101 de 2008. Rige a partir del 

1o. de marzo de 2009. Ver en Legislación Anterior el texto vigente hasta esta fecha.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Es toda unidad de embalaje independiente y no agrupada de 

mercancías acondicionada para el transporte. 

CARTA DE PORTE 

Documento de transporte por vía férrea o por vía terrestre que expide el transportador 

y que tiene los mismos efectos del conocimiento de emba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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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A A GRANEL 

Es toda carga sólida, líquida o gaseosa, transportada en forma masiva, homogénea, sin 

empaque, cuya manipulación usual no deba realizarse por unidades. 

CERTIFICADO AL PROVEEDOR -CP 

<Definición adicionada por el artículo 1o. del Decreto 380 de 2012.> Es el documento 

en el que consta que las Sociedades de Comercialización Internacional, autorizadas ante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reciben de sus proveedores productos 

colombianos adquiridos a cualquier título en el mercado interno o fabricados por 

productores socios de las mismas, y se obligan a exportarlos en su mismo estado o una 

vez transformados, dentro de los términos establecidos en el numeral 6 del artículo 40-5 

del presente Decreto y de conformidad con lo dispuesto en el literal b) del artículo 481 

del Estatuto Tributario. Este Documento no es transferible a ningún título. 

Cuando el proveedor pertenezca al régimen simplificado, en el Certificado al Proveedor 

se anotará la siguiente leyenda: "Proveedor perteneciente al Régimen Simplificado. Este 

documento no es válido para solicitar devolución del Impuesto sobre las Ventas - IVA". 

Los certificados al proveedor serán expedidos a través de los servicios informáticos 

electrónicos de la DIAN, en la forma, contenido y términos establecidos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Los certificados al proveedor son documentos soporte de la declaración de exportación 

cuando el exportador sea una Sociedad de Comercialización Internacional. 

CONOCIMIENTO DE EMBARQUE 

<Definición modificada por el artículo 1o. del Decreto 2101 de 2008. Rige a partir del 

1o. de marzo de 2009. Ver en Legislación Anterior el texto vigente hasta esta fecha.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Es el documento que el transportador marítimo expide como 

certificación de que ha tomado a su cargo la mercancía para entregarla, contr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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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ción del mismo en el punto de destino, a quien figure como consignatario de esta 

o a quien la haya adquirido por endoso, como constancia del flete convenido y como 

representativo del contrato de fletamento en ciertos casos. Los conocimientos de 

embarque de la carga consolidada los expide el agente de carga internacional. 

Este documento podrá ser objeto de endoso aduanero parcial o total. 

CONSIGNATARIO 

<Definición modificada por el artículo 1 del Decreto 2942 de 2007.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Es la persona natural o jurídica a quien el remitente o embarcador en el 

exterior envía una mercancía, o a quien se le haya endosado el documento de transporte. 

También podrán ser consignatarios los Consorcios y las Uniones Temporales que se 

constituyan para celebrar contratos con el Estado en desarrollo de la Ley 80 de 1993 

siempre y cuando dicha posibilidad se prevea en el correspondiente acto constitutivo del 

Consorcio o Unión Temporal. 

CONTENEDOR 

Es un recipiente consistente en una gran caja con puertas o páneles laterales 

desmontables, normalmente provistos de dispositivos (ganchos, anillos, soportes, ruedas) 

para facilitar la manipulación y estiba a bordo de un medio de transporte, utilizado para el 

transporte de mercancías sin cambio de embalaje desde el punto de partida hasta el punto 

de llegada, cuya capacidad no sea inferior a un metro cúbico. 

CONTROL ADUANERO 

Es el conjunto de medidas tomadas por la autoridad aduanera con el objeto de asegurar 

la observancia de las disposiciones aduan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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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NTE 

Es la persona que suscribe y presenta una Declaración de mercancías a nombre propio 

o por encargo de terceros. El declarante debe realizar los trámites inherentes a su 

despacho. 

DECLARACION DE MERCANCIAS 

Es el acto efectuado en la forma prevista por la legislación aduanera, mediante el cual el 

declarante indica el régimen aduanero que ha de aplicarse a las mercancías y consigna los 

elementos e informaciones exigidos por las normas pertinentes. 

DECOMISO 

Es el acto en virtud del cual pasan a poder de la Nación las mercancías, respecto de las 

cuales no se acredite el cumplimiento de los trámites previstos para su presentación y/o 

declaración ante las autoridades aduaneras, por presentarse alguna de las causales 

previstas en el artículo 502o. de este Decreto. 

DEPOSITO 

Es el recinto público o privado habilitado por la autoridad aduanera para el 

almacenamiento de mercancías bajo control aduanero. Para todos los efectos se considera 

como Zona Primaria Aduanera. 

DERECHOS DE ADUANA 

Son todos los derechos, impuestos, contribuciones, tasas y gravámenes de cualquier 

clase, los derechos antidumping o compensatorios y todo pago que se fije o se exija, 

directa o indirectamente por la importación de mercancías a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o en relación con dicha importación, lo mismo que toda clase de derechos de timbre o 

gravámenes que se exijan o se tasen respecto a los documentos requeridos para la 

importación o, que en cualquier otra forma, tuvieren relación con la mi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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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e consideran Derechos de Aduana, el impuesto sobre las ventas, ni los impuestos al 

consumo causados con la importación, las sanciones, las multas y los recargos al precio de 

los servicios prestados. 

DESCARGUE 

Es la operación por la cual la mercancía que ingresa a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es 

retirada del medio de transporte en el que ha sido movilizada. 

DESPACHO 

Es el cumplimiento de las formalidades aduaneras necesarias para destinar las 

mercancías a un régimen aduanero. 

DOCUMENTO CONSOLIDADOR DE CARGA. 

<Definición adicionada por el artículo 1o. del Decreto 2101 de 2008. Rige a partir del 

1o. de marzo de 2009.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Corresponde al documento que 

contiene la relación de los documentos de transporte hijos de todas las cargas, agrupadas 

y a bordo del medio de transporte, y que van a ser cargadas y descargadas en un puerto a 

nombre de un agente de carga internacional. 

DOCUMENTO DE TRANSPORTE 

Es un término genérico que comprende el documento marítimo, aéreo, terrestre o 

ferroviario que el transportador respectivo o el agente de carga internacional, entrega 

como certificación del contrato de transporte y recibo de la mercancía que será entregada 

al consignatario en el lugar de destino y puede ser objeto de endoso. 

DOCUMENTO DE TRANSPORTE DIRECTO. 

<Definición adicionada por el artículo 1o. del Decreto 2101 de 2008. Rige a partir del 

1o. de marzo de 2009.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Corresponde al documento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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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e que expide un transportador en desarrollo de su actividad; es prueba de la 

existencia del contrato de transporte y acredita la recepción de la mercancía objeto de tal 

contrato por parte del transportador. Cuando el documento de transporte expedido por el 

transportador corresponda a carga consolidada se denominará máster. 

DOCUMENTO DE TRANSPORTE HIJO. 

<Definición adicionada por el artículo 1o. del Decreto 2101 de 2008. Rige a partir del 

1o. de marzo de 2009.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Corresponde al documento de 

transporte que expide un agente de carga internacional en desarrollo de su actividad, es 

prueba de la existencia del contrato de transporte y acredita la recepción de la mercancía 

objeto de tal contrato por parte del transportador. 

DOCUMENTO DE TRANSPORTE MULTIMODAL 

Es el documento prueba de un contrato de transporte multimodal que acredita que el 

operador ha tomado las mercancías bajo su custodia y se ha comprometido a entregarlas 

de conformidad con las cláusulas de ese contrato. 

DOCUMENTOS DE VIAJE 

Son el Manifiesto de Carga, con sus adiciones, modificaciones o explicaciones, las guías 

aéreas, los conocimientos de embarque o cartas de porte, según corresponda, y el 

documento consolidador de carga y sus documentos hijos, cuando a ello haya lugar. 

EFECTOS PERSONALES 

Son todos los artículos nuevos o usados que un viajero pueda razonablemente necesitar 

para su uso personal en el transcurso del viaje, teniendo en cuenta las circunstancias del 

mismo, que se encuentren en sus equipajes acompañados o los lleven sobre sí mismos o 

en su equipaje de mano, con exclusión de cualquier mercancía que constituya expedición 

co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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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AS DE MENSAJERIA ESPECIALIZADA 

Son las empresas de transporte internacional legalmente establecidas en el país, que 

cuentan con licencia del Ministerio de Comunicaciones para prestar el servicio de 

mensajería especializada. Para actuar como intermediarios en la modalidad de 

importación y exportación de tráfico postal y envíos urgentes, las Empresas de Mensajería 

Especializada deberán obtener su inscripción ante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ENDOSO ADUANERO 

<Definición modificada por el artículo 1 del Decreto 2942 de 2007.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Es aquel que realiza el último consignatario del documento de transporte a 

nombre de un intermediario aduanero para efectuar trámites ante la autoridad aduanera. 

El endoso aduanero no transfiere el dominio de las mercancías. 

Cuando el consignatario de un documento de transporte sea un Consorcio o una Unión 

Temporal, el endoso aduanero o el contrato de mandato deberá ser otorgado o suscrito, 

según sea el caso, por el Administrador designado por el Consorcio o la Unión Temporal, 

para representarlo ante la entidad contratante. 

ENVÍO DE CORRESPONDENCIA 

<Definición modificada por el artículo 1 del Decreto 1470 de 2008.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Para los efectos previstos en este decreto se tendrá en cuenta la definición que 

sobre el particular consagren las disposiciones especiales que regulen la materia, en 

especial el artículo 2o del Decreto 229 de 1995 y demás normas que lo modifiquen, 

reformen o deroguen”. 

ENVIOS DE SOCORRO 

Son todas las mercancías remitidas para ayudar a las víctimas de catástrofes natura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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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siniestros. 

ENVIOS URGENTES 

Se entiende por envíos urgentes toda aquella mercancía que requiere un despacho 

expreso a través de Empresas de Mensajería Especializada, con sujeción a las regulaciones 

previstas en este Decreto. 

EQUIPAJE 

Son todos aquellos efectos personales y demás artículos contenidos en maletas, 

maletines, tulas, baúles, cajas o similares, que usualmente lleva el viajero en un medio de 

transporte. 

EQUIPAJE ACOMPAÑADO 

Es el equipaje que lleva consigo el viajero al momento de su entrada o salida del país. 

EQUIPAJE NO ACOMPAÑADO 

Es el equipaje que llega o sale del país con anterioridad o posterioridad a la llegada o 

salida del viajero, a cuyo nombre debe estar consignado en el correspondiente documento 

de transporte. 

EXPORTACION 

<Definición modificada por el artículo 1 del Decreto 1530 de 2008.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Es la salida de mercancías de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con destino a otro 

país. También se considera exportación, además de las operaciones expresamente 

consagradas como tales en este decreto, la salida de mercancías a una zona franca en los 

términos previstos en el presente dec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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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AMENES ARANCELARIOS 

Son los derechos contemplados en el Arancel de Aduanas. 

GUIA DE EMPRESAS DE MENSAJERIA ESPECIALIZADA 

Documento que da cuenta del contrato entre el expedidor y la empresa de servicio 

expreso, haciendo las veces de documento de transporte, por cada envío. En este 

documento se debe especificar detalladamente el contenido de cada uno de los bultos que 

ampara y los demás datos que se exijan de conformidad con el presente Decreto. 

GUIA DE TRÁFICO POSTAL 

Documento que da cuenta del contrato entre el expedidor y la empresa prestadora del 

servicio postal, haciendo las veces de documento de transporte por cada envío. En este 

documento se debe especificar detalladamente el contenido de cada uno de los bultos que 

ampara y los demás datos que se exijan de conformidad con el presente Decreto. 

IMPORTACION 

Es la introducción de mercancías de procedencia extranjera a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También se considera importación la introducción de mercancías procedentes 

de Zona Franca Industrial de Bienes y de Servicios, al resto de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en los términos previstos en este Decreto. 

INFRACCION ADUANERA 

Es toda acción u omisión que conlleva la transgresión de la legislación aduanera. 

INSPECCION ADUANERA 

Es la actuación realizada por la autoridad aduanera competente, con el fin de 

determinar la naturaleza, origen, estado, cantidad, valor, clasificación arancelaria, tribu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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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aneros, régimen aduanero y tratamiento tributario aplicable a una mercancía. Esta 

inspección cuando implica el reconocimiento de mercancías, será física y cuando se 

realiza únicamente con base en la información contenida en la Declaración y en los 

documentos que la acompañan, será documental. 

LEGALIZACION 

Declaración de las mercancías que habiendo sido presentadas a la Aduana al momento 

de su introducción a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no han acreditado el cumplimiento de 

los requisitos para su legal importación, permanencia o libre disposición. También 

procederá la legalización de las mercancías que se encuentren en abandono legal, de 

conformidad con lo previsto en el parágrafo del artículo 115o. del presente Decreto. 

LEVANTE 

Es el acto por el cual la autoridad aduanera permite a los interesados la disposición de 

la mercancía, previo el cumplimiento de los requisitos legales o el otorgamiento de 

garantía, cuando a ello haya lugar. 

LIQUIDACION OFICIAL 

Es el acto mediante el cual la autoridad aduanera determina el valor a pagar e impone 

las sanciones a que hubiere lugar, cuando en el proceso de importación o en desarrollo 

de programas de fiscalización se detecte que la liquidación de la Declaración no se ajusta 

a las exigencias legales aduaneras. La liquidación oficial también puede efectuarse para 

determinar un menor valor a pagar en los casos establecidos en este Decreto. 

LISTA DE EMPAQUE 

Es la relación de las mercancías heterogéneas contenidas en cada bulto. La lista de 

empaque puede ser sustituida por la fac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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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IESTO DE CARGA 

<Definición modificada por el artículo 1o. del Decreto 2101 de 2008. Rige a partir del 

1o. de marzo de 2009. Ver en Legislación Anterior el texto vigente hasta esta fecha.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Es el documento que contiene la relación de todos los bultos 

que comprende la carga, incluida la mercancía a granel, a bordo del medio de transporte 

y que va a ser cargada o descargada en un puerto o aeropuerto, o ingresada o exportada 

por un paso de frontera, excepto los efectos correspondientes a pasajeros y tripulantes, y 

que el representante del transportador debe entregar debidamente suscrito a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MANIFIESTO EXPRESO 

<Definición modificada por el artículo 1 del Decreto 1470 de 2008.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Es el documento que contiene la individualización de cada uno de los 

documentos de transporte correspondientes a los envíos urgentes”. 

MEDIO DE TRANSPORTE 

Es cualquier nave, aeronave, vagón de ferrocarril o vehículo de transporte por carretera, 

incluidos los remolques y semiremolques cuando están incorporados a un tractor o a otro 

vehículo automóvil, que movilizan mercancías. 

MEDIOS IRREGULARES. 

<Definición adicionada por el artículo 1o. del Decreto 380 de 2012.> Son todos los 

métodos, mecanismos, prácticas o herramientas que se utilicen fuera de los parámetros 

legales para obtener beneficios, autorizaciones, habilitaciones, reconocimientos, 

inscripciones, renovaciones, calificaciones, homologaciones o declaratorias de existencia 

de un usuario de las operaciones de comercio exterior objeto de registro aduanero; así 
como para simular o hacer suponer el cumplimiento de una obligación o formalidad 

aduan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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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JE 

Es el conjunto de muebles, aparatos y demás accesorios de utilización normal en una 

vivienda. 

MERCANCIA 

Es todo bien clasificable en el Arancel de Aduanas, susceptible de ser transportado y 

sujeto a un régimen aduanero. 

MERCANCIA DECLARADA 

Es la mercancía nacional o extranjera que se encuentra descrita en una Declaración de 

Exportación, de Tránsito Aduanero o de Importación. 

MERCANCIA DE DISPOSICION RESTRINGIDA 

Es aquella mercancía cuya circulación, enajenación o destinación está sometida a 

condiciones o restricciones aduaneras. 

MERCANCIA EN LIBRE DISPOSICION 

Es la mercancía que no se encuentra sometida a restricción aduanera alguna. 

MERCANCIA NACIONALIZADA 

Es la mercancía de origen extranjero que se encuentra en libre disposición por haberse 

cumplido todos los trámites y formalidades exigidos por las normas aduaneras. 

MERCANCIA PRESENTADA 

Es la mercancía de procedencia extranjera relacionada en el Manifiesto de Carga y en 

los documentos que lo adicionen, modifiquen o expliquen, que ha sido puest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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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ición de la autoridad aduanera en la oportunidad señalada en las normas 

aduaneras. 

También se considera mercancía presentada la relacionada en los documentos 

habilitados como Manifiesto de Carga. 

OPERACION DE TRANSITO ADUANERO 

Es el transporte de mercancías en tránsito aduanero de una Aduana de Partida a una 

aduana de destino. 

OPERADOR DE TRANSPORTE MULTIMODAL 

Es toda persona que, por sí o por medio de otra que actúe en su nombre, celebra un 

contrato de transporte multimodal y actúa como principal, no como agente o por cuenta 

del expedidor o de los transportadores que participan en las operaciones de transporte 

multimodal y asume la responsabilidad de su cumplimiento. 

PAQUETES POSTALES 

Son paquetes que llegan a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o salen de él, por la red oficial 

de correo, cuyo peso no exceda de dos (2) kilogramos. 

PLANILLA DE ENVIO 

Es el documento que expide el transportador, mediante el cual se autoriza, registra y 

ampara el traslado de la carga bajo control aduanero, del lugar de arribo hacia un 

depósito habilitado o a una Zona Franca ubicados en la misma jurisdicción aduanera. 

Cuando la responsabilidad del transportador marítimo se extingue con el descargue de 

la mercancía en el muelle, la Planilla de Envío será elaborada por la autoridad aduan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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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STAD ADUANERA 

Es el conjunto de facultades y atribuciones que tiene la autoridad aduanera para 

controlar el ingreso, permanencia, traslado y salida de mercancías, hacia y desde e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y para hacer cumplir las disposiciones legales y 

reglamentarias que regulan los regímenes aduaneros. 

PRECINTO ADUANERO 

Es el conjunto formado por un fleje, cordel o elemento análogo, que finaliza en un sello 

o marchamo y que dada su naturaleza y características permite a la autoridad aduanera, 

controlar efectivamente la seguridad de las mercancías contenidas dentro de una unidad 

de carga o unidad de transporte. 

PROCESO DE IMPORTACION 

Es aquel que se inicia con el aviso de llegada del medio de transporte y finaliza con la 

autorización del levante de la mercancía, previo el pago de los tributos y sanciones, 

cuando haya lugar a ello. Igualmente finaliza con el vencimiento de los términos 

establecidos en este Decreto para que se autorice su levante. 

PROVISIONES DE A BORDO PARA CONSUMO 

Son las mercancías destinadas al consumo de los pasajeros y miembros de la 

tripulación, a bordo de los buques, aeronaves o trenes que realicen viajes internacionales, 

ya sean objeto de venta o no, y las mercancías necesarias para el funcionamiento y la 

conservación de los mismos, incluyendo los combustibles, carburantes y lubricantes. Se 

excluyen las piezas de recambio y de equipo del medio de transporte, que se encuentren 

a bordo a la llegada o que se embarquen durante su permanencia en e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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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ES DE A BORDO PARA LLEVAR 

Son las mercancías para la venta a los pasajeros y a los miembros de la tripulación, de 

los buques y aeronaves, para ser desembarcadas y que se encuentran a bordo a la llegada, 

o que se embarcan durante la permanencia en e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de los 

buques o aeronaves utilizados en el tráfico internacional para el transporte oneroso de 

personas o para el transporte industrial o comercial de mercancías, sea o no oneroso. 

RECONOCIMIENTO DE LA CARGA 

Es la operación que puede realizar la autoridad aduanera, en los lugares de arribo de la 

mercancía, con la finalidad de verificar peso, número de bultos y estado de los mismos, 

sin que para ello sea procedente su apertura, sin perjuicio de la facultad de inspección de 

la Aduana. 

RECONOCIMIENTO DE LA MERCANCIA 

Es la operación que pueden realizar las Sociedades de Intermediación Aduanera*, 

previa a la presentación y aceptación de la Declaración de Importación, con el objeto de 

verificar la cantidad, peso, naturaleza y estado de la mercancía, así como los elementos 

que la describen. 

REGIMEN ADUANERO 

Es el tratamiento aplicable a las mercancías sometidas al control y vigilancia de la 

autoridad aduanera, mediante el cual se les asigna un destino aduanero específico de 

acuerdo con las normas vigentes. Los regímenes aduaneros son importación, exportación 

y tránsito. 

REIMPORTACION 

Es la introducción a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de mercancías previamente 

exportadas del mi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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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RIMIENTO ESPECIAL ADUANERO 

Es el acto administrativo por el cual la autoridad aduanera propone al declarante la 

imposición de una sanción, el decomiso de una mercancía o la formulación de una 

liquidación oficial. 

RESIDENTE EN EL EXTERIOR 

Es la persona que habita en el exterior por lo menos veinticuatro (24) meses continuos 

o discontinuos, durante los tres (3) años inmediatamente anteriores a su llegada al país, 
para fijar en él su residencia. 

SOCIEDADES DE INTERMEDIACION ADUANERA 

Son las personas jurídicas cuyo objeto social principal es el ejercicio de la 

Intermediación Aduanera, para lo cual deben obtener autorización por parte de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También se consideran Sociedades de Intermediación Aduanera*, los Almacenes 

Generales de Depósito sometidos al control y vigilancia de la Superintendencia Bancaria, 

cuando ejerzan la actividad de Intermediación Aduanera*, respecto de las mercancías 

consignadas o endosadas a su nombre en el documento de transporte, que hubieren 

obtenido la autorización para el ejercicio de dicha actividad por parte de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sin que se requiera constituir una nueva sociedad 

dedicada a ese único fin.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Definición modificada por el artículo 1 del Decreto 1198 de 2000.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Demarcación dentro de la cual se aplica la legislación aduanera; cubre todo el 

territorio nacional, incluyendo el subsuelo, el mar territorial, la zona contigua, la 

plataforma continental, la zona económica exclusiva, el espacio aéreo, el segmento de la 

órbita geoestacionaria, el espectro electromagnético y el espacio donde actúa el Es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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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iano, de conformidad con el derecho internacional o con las leyes colombianas a 

falta de normas internacionales. 

TRÁFICO POSTAL 

<Definición adicionada por el artículo 1 del Decreto 1470 de 2008.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Son todos los envíos que cumplen con las condiciones del artículo 193 del 

presente decreto y las señaladas en el Convenio de la Unión Postal Universal y sus 

reglamentos de ejecución, que llegan a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o salen de él, por la 

red oficial de correo. 

Para todos los efectos legales en los apartes del presente decreto que se mencione la 

expresión “paquetes postales” se sustituye por la expresión “los envíos que lleguen al 

territorio nacional por la red oficial de correos”. 

TRANSITO ADUANERO 

Es el régimen aduanero que permite el transporte de mercancías nacionales o de 

procedencia extranjera, bajo control aduanero, de una Aduana a otra situadas en e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En este régimen se pueden dar las modalidades de tránsito, cabotaje y transbordo. 

TRANSPORTE MULTIMODAL INTERNACIONAL 

Es el traslado de mercancías por dos o más modos de transporte diferentes, en virtud 

de un único contrato de transporte multimodal, desde un lugar situado en un país en que 

el operador de transporte multimodal toma la mercancía bajo su custodia hasta otro lugar 

designado para su entrega. 

TRIBUTOS ADUANEROS 

Esta expresión comprende los derechos de aduana y el impuesto sobre las ven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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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ULANTES 

Son las personas que forman parte del personal que opera o presta sus servicios a 

bordo de un medio de transporte. 

UNIDAD DE CARGA 

Es el continente utilizado para trasladar una mercancía de un lugar a otro, entre los 

cuales se encuentran los contenedores, los vehículos sin motor o autopropulsión de 

transporte por carretera, tales como remolques y semiremolques, vagones de ferrocarril, 

barcazas y otras embarcaciones sin sistemas de autopropulsión dedicadas a la navegación 

interior. 

VIAJEROS 

Son personas residentes en el país que salen temporalmente al exterior y regresan a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así como personas no residentes que llegan al país para una 

permanencia temporal o definitiva. El concepto de turista queda comprendido en esta 

definición. 

VIAJEROS EN TRANSITO 

Son personas que llegan del exterior y permanecen en el país a la espera de continuar 

su viaje hacia el extranjero, de conformidad con las normas de inmigración que rigen en el 

país. 

ZONA PRIMARIA ADUANERA. 

Es aquel lugar de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habilitado por la Aduana para la 

realización de las operaciones materiales de recepción, almacenamiento y movilización de 

mercancías que entran o salen del país, donde la autoridad aduanera ejerce sin 

restricciones su potestad de control y vigila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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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A SECUNDARIA ADUANERA. 

Es la parte de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que no constituye Zona Primaria Aduanera. 

ARTICULO 2. PRINCIPIOS ORIENTADORES. 

Para la aplicación de las disposiciones contenidas en este Decreto se tendrán en cuenta, 

además de los principios orientadores establecidos en el artículo 3o. del Código 

Contencioso Administrativo, los siguientes: 

a) Principio de eficiencia: los funcionarios encargados de realizar las operaciones 

aduaneras deberán tener en cuenta que en el desarrollo de ellas debe siempre 

prevalecer el servicio ágil y oportuno al usuario aduanero, para facilitar y dinamizar 

el comercio exterior. 

b) Principio de justicia: Los funcionarios aduaneros con atribuciones y deberes que 

cumplir en relación con las facultades de fiscalización y control deberán tener 

siempre por norma en el ejercicio de sus actividades, que son servidores públicos, 

que la aplicación de las disposiciones aduaneras deberá estar presidida por un 

relevante espíritu de justicia y que el Estado no aspira a que al usuario aduanero se 

le exija más que aquello que la misma Ley pretende. También deberán tener 

presente que el ejercicio de la labor de investigación y control tiene como objetivo 

detectar la introducción y salida de mercancías sin el cumplimiento de las normas 

aduaneras. 

ARTICULO 3. RESPONSABLES DE LA OBLIGACIÓN ADUANERA. 

De conformidad con las normas correspondientes, serán responsables de las 

obligaciones aduaneras, el importador, el exportador, el propietario, el poseedor o el 

tenedor de la mercancía; así mismo, serán responsables de las obligaciones que se 

deriven por su intervención, el transportador, el agente de carga internacional, el 

depositario, intermediario y el declarante, en los términos previstos en el presente 

Dec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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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efectos aduaneros la Nación estará representada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ARTÍCULO 3-1. CONSORCIOS Y UNIONES TEMPORALES. 

<Artículo adicionado por el artículo 2 del Decreto 2942 de 2007.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Cuando los documentos de transporte y demás documentos soporte de la 

operación de comercio exterior se consignen, endosen o expidan, según corresponda, a 

nombre de un Consorcio o Unión Temporal, las operaciones de importación, exportación 

o tránsito aduanero, deberán adelantarse utilizando el Número de Identificación 

Tributaria, NIT, asignado a los mismos por parte de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para el efecto. 

Las actuaciones que se surtan ante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deberán ser suscritas por el Administrador designado por el Consorcio o la Unión 

Temporal para representarlo ante la entidad contratante. 

La responsabilidad por el incumplimiento de la obligación aduanera recaerá sobre las 

personas jurídicas y/o naturales individualmente consideradas que conformen el 

Consorcio o la unión temporal a prorrata de su participación en el Consorcio o en la 

Unión Temporal, sin perjuicio de la responsabilidad de los declarantes por las 

obligaciones que se deriven por su intervención cuando se actúe a través de las 

Sociedades de Intermediación Aduanera. 

Las operaciones que se realicen por parte del Consorcio o Unión Temporal, en 

desarrollo de lo previsto en el presente decreto, deberán ampararse con una garantía 

global constituida antes de la presentación de las declaraciones de importación, 

exportación o tránsito aduanero. El término y monto de la misma serán fijados por 

resolución de carácter general de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ARTICULO 4. NATURALEZA DE LA OBLIGACIÓN ADUANERA. 

La obligación aduanera es de carácter personal, sin perjuicio de que se pueda h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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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ctivo su cumplimiento sobre la mercancía, mediante el abandono o el decomiso, con 

preferencia sobre cualquier otra garantía u obligación que recaiga sobre ella. 

ARTICULO 5. SISTEMATIZACIÓN DE LOS PROCEDIMIENTOS ADUANEROS. 

Los procedimientos para la aplicación de los diferentes regímenes aduaneros de que 

trata el presente Decreto, deberán realizarse mediante el uso del sistema de transmisión y 

procesamiento electrónico de datos, adoptado por la autoridad aduanera. En casos de 

contingencia, la autoridad aduanera podrá autorizar el trámite manual mediante la 

presentación física de la documentación. 

De acuerdo con lo previsto en el inciso anterior y en los términos y con los controles 

que para el efecto establezca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se podrán 

efectuar por medios electrónicos, entre otras, las siguientes operaciones: ingreso y salida 

de mercancías al o desde el territorio aduanero nacional, presentación de las 

declaraciones, aceptación o rechazo de las mismas, determinación de la inspección, 

liquidación de tributos aduaneros y sanciones, levante de mercancías y, en general, todos 

los procesos de importación, exportación y tránsito de mercancías, incluido el pago a 

través de transferencia electrónica de fondos o cualquier sistema que otorgue garantías 

similares. 

Para el desarrollo y facilitación de dichas operaciones a través del sistema informático 

aduanero,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expedirá normas y establecerá 
los parámetros técnicos y procedimientos que regulen la emisión, transferencia, uso y 

control de la información relacionados con tales operaciones. La información del sistema 

informático aduanero deberá estar soportada por medios documentales, magnéticos o 

electrónicos, y se reputará legítima, salvo prueba en contrario. 

PARAGRAFO 1o. <Parágrafo modificado por el artículo 1o. del Decreto 2101 de 2008. 

Rige a partir del 1o. de marzo de 2009. Ver en Legislación Anterior el texto vigente hasta 

esta fecha.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podrá fijar los costos de utilización de los servicios informáticos electrónicos y 

los procedimientos de recaudo de los mis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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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ÁGRAFO 2o. <Parágrafo adicionado por el artículo 2o. del Decreto 2101 de 2008. 

Rige a partir del 1o. de marzo de 2009.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Siempre que se 

establezca que una obligación debe cumplirse a través de los servicios informáticos 

electrónicos con o sin firma digital, no se entenderá cumplida cuando se realice a través 

de otros mecanismos. 

PARÁGRAFO 3o. <Parágrafo adicionado por el artículo 2o. del Decreto 2101 de 2008. 

Rige a partir del 1o. de marzo de 2009.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En las 

administraciones de aduana que no tengan acceso a los servicios informáticos 

electrónicos, los trámites y procedimientos previstos en el presente decreto se realizarán 

en la forma y oportunidad que se establezca mediante resolución de carácter general. 

ARTICULO 6. MEDIDAS Y PROCEDIMIENTOS DE CONTINGENCIA.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dispondrá de los procedimientos y 

desarrollos informáticos y de comunicaciones que garanticen la prestación continua e 

ininterrumpida del servicio aduanero y de los mecanismos de control previstos en este 

Decreto, a través de los procesos automatizados establecidos en el mismo. 

<Inciso modificado por el artículo 3o. del Decreto 2101 de 2008. Rige a partir del 1o. 

de marzo de 2009. Ver en Legislación Anterior el texto vigente hasta esta fecha. El nuevo 

texto es el siguiente:> Cuando se presenten fallas en el funcionamiento de los servicios 

informáticos electrónicos, podrá aceptarse la realización de trámites, actuaciones y 

procesos aduaneros mediante la utilización de medios documentales, físicos o 

magnéticos, según lo disponga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sin 

perjuicio de la obligación de incluir tales actuaciones a través de los servicios informáticos 

electrónicos, una vez se restablezca el servicio, cuando así se determine. 

ARTICULO 7. FORMULARIOS OFICIALES PARA DECLARAR LOS REGÍMENES 

ADUANEROS. 

Las declaraciones de importación, exportación y tránsito aduanero deberán presentarse 

en los formularios oficiales que para el efecto determine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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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anas Nacionales, a través de medios electrónicos, o magnéticos, o excepcionalmente 

por medios documentales cuando ésta así lo autorice. En circunstancias especiales,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podrá autorizar la presentación de 

declaraciones utilizando formularios habilitados para el efecto. 

ARTICULO 8. UTILIZACIÓN DE LA CLAVE ELECTRÓNICA CONFIDENCIAL. 

Para la presentación de información y documentos ante las autoridades aduaneras a 

través de medios electrónicos de transmisión de datos, los usuarios utilizarán el sistema de 

identificación que determine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mediante 

la asignación de una clave electrónica confidencial. 

ARTICULO 9. CONSTITUCIÓN DE GARANTÍAS. 

En los casos previstos en este Decreto,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establecerá los plazos, modalidades, vigencias y cuantías en que deban otorgarse las 

garantías, cuando las normas establezcan que determinada obligación deba estar 

respaldada con una garantía. 

No habrá lugar a constituir garantías cuando se trate de entidades de derecho público y 

demás entidades o personas cobijadas por convenios internacionales que haya celebrado 

Colombia, salvo en el caso de las garantías que se constituyan en reemplazo de 

aprehensión o por enajenación de mercancías. 



부록 Ⅳ. 콜롬비아 조세제도49)

□ 콜롬비아의 주요 세금으로는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수입관세, 사회보장세 (연금, 보험)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제반 세금의 징수 등 세무업무는 세무관세청(DIAN)에서 

담당하고 있음

□ 한편 콜롬비아는 상기 주요 세금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특별입법을 통한 한시적 세금제

도를 운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부의 게릴라와의 평화협상 진전에 따라 게릴라의 사회

복귀 등 게릴라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평화세(Bono de Paz) 명목으로 2000년부

터 징수하고 있음

1) 법인소득세

기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기업매출액에서 제비용, 환급, 할인 등을 공제하여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세율은 35%임

2) 기회소득세

정상적인 재화 및 서비스 판매 등 영업을 통한 수익이 아닌 특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

금으로 세율은 35%임

3) 개인소득세

기업 활동이 아닌 피고용자로서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1,100천페소 미만: 급여의 0.09%

○ 1,200천~1,250천페소: 급여의 2.04%

49) KOTRA 콜롬비아 무역관>국가정보>조세제도, 딜로이트 국가별 조세제도(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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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1천~3,050천페소: 급여의 16.15%

○ 4,001천~4,050천페소: 급여의 19.34%

○ 5,001천~5,050천페소: 급여의 22.4%

4) 배당소득세

외국 거주 투자가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7%임

5) 송금세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무형의 상품을 수입하여 발생하는 대금 지불 시 부과되는 세금으

로, 세율은 7%이고, 주요 부과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커미션, 로열티

○ 외국영화 수입방영 수입 중 외국 수출업체 지분

○ 컴퓨터 S/W 로열티

예외적으로 배당 소득세는 이미 7%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송금세는 면제되며, 아울러 외

국 차입금에 대한 이자 송금 시, 그리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 자문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 

송금 시에도 송금세가 면제됨

6)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일반 상품에 대해 16%의 세금이 부과

됨. 한편 의료, 교육, 농산물 등의 품목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항공권에는 10%가 부과되는 등 

품목별로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됨

7) 기타

기업의 계약 공증, 등록 등에 인지세 및 등록세 등이 부과됨. 인지세는 4,890만페소를 넘어

서는 거래 중에서 서류 공증, 관공서 인증, 은행 신고 등이 수반되는 거래에 대해 거래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해당 공증기관이 수납기관이 된다. 한편 개인의 부동산 등록(가

치의 0.5~1%), 기업의 상공회의소 등록(자본금의 0.3~0.7%) 시 등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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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세금

1) 영업세

지방정부에서 지역 상공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지역마다 세율, 납기 등이 상이하며, 

대체로 반기별로 영업수익의 0.2~1.0%의 세금이 부과됨

2) 재산세

행정구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정부 산출 가치(공시지가와 유사) 기준 

지역별로 0.1~1.6%까지 부과됨. 재산세는 연간 1회 부과되며 일정기한 내 납부하면 최고 

15%까지 세금 할인이 이루어짐

3) 자동차세

지방정부에서 자동차 번호판 발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 보유세로, 125cc 미만 이륜 

자동차, 트랙터, 건설 장비, 영업용 자동차 등은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기준 가격별 세

율을 보면 2,000만페소 미만 차량에 대해 1.5%, 2,000만~4,500만페소 차량에 2.5%, 그리고 

4,500만페소 이상 차량에 대해 3.5% 세금이 부과됨

4) 기타

이 외 지방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가솔린, 기타 유류제품 등에 국세 이외의 지방세를 추

가로 부과하고 있음. 보고타 시 지역에서 부과되는 가솔린 지방세는 20% 수준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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